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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1)(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윤종용)는지난1월31일(화), 한국지식재산

센터19층국제회의실에서‘지식재산강국원년선포식’을개최하고, 산업화시대를이끌어온「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62.1월) 50주년을뒤돌아보면서, 지식기반시대에부응하는21세기형국가발전전략의시동을대내외에천명하였다.

이날선포식에는이명박대통령, 김황식국무총리(정부위원장), 윤종용민간위원장, 이수원특허청장, 김광림한국발명진

흥회장, 정부및민간위원, 지식재산청년리더, 부처및지자체의지식재산정책책임관등100여명이참석하여, 선포식슬로

건인“지식재산미래강국, 앞서가는대한민국”의실현을위해민간과정부가함께노력하겠다는의지를다졌다.

선포식에이어, 정부측의지식재산전략추진방향보고와지식재산청년리더와함께하는토론이진행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은“대한민국미래산업과문화의주역인「지식재산청년리더」들과함께한매우의미있는시간이었다.”라

고평가하면서, “우리민족의창의적역량과문화적자질을바탕으로, 한ㆍEU, 한·미FTA 등으로확대된경제영토위에「지

“지식재산강국元年”선포, 
21세기형국가발전전략始動
우리회 김광림 회장,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리더와의 토론에 참여

▲이명박대통령(오른쪽에서두번째)과김광림한국발명진흥회장(왼쪽에서두번째)ㆍ윤종용민간위원장(오른쪽에서세번째) 및지식재산청년리더들이환담을나누고있다.

1)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역할 수행,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11. 7. 28일 출범)



식재산이라는꽃」을활짝피우는데다함께노력해나갈

것”을당부하였다.

이수원특허청장은「특허청의지식재산전략추진방향

보고」에서“특허심사기간의단축등지식재산의조속한권

리화, 정부 R&D의특허생산성제고, 국내외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한편, 김광림한국발명진흥회장은지식재산청년리더

들이중심이된‘지식재산강국실현방안’토론에서“신기

술을개발하는것은좋지만, 스티브잡스처럼다른사람이

발명한것을잘융합해산업화시키는것도중요하다”고말

하고, “우리회가적극적으로도와주고협조하겠다”고강

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특허받은것중대부분사장되는

것이많은데, 특허창출·보호·활용이잘돼서발명가들

이실질적으로돈을벌수있도록우리회가앞장서서나아

가겠다”고거듭강조하였다.

이에, 이명박대통령은“김광림한국발명진흥회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특허사업화는매우중요한부분이다”며,

“올해발명의날기념식행사에는지식재산강국원년선언

의의미를담아국내에있는한, 반드시참석하겠다”고밝

혔다.

▲이명박대통령이지식재산청년리더들과함께토론을하고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윤종용 민간위원장 및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지식재산을 상징
하는조형물을들어보이며, ‘2012 지식재산강국원년’을선포하고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윤종용 민간위원장 및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년도「올해의발명왕」수상후보자추천공고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는발명과과학기술개발을통해국가산업발전및경쟁력제고에크게기여한발명
가를선정하여「올해의발명왕」으로추대하고자하오니후보자를널리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상규모및명칭

䦢수상규모 : 1명
䦢수상명칭 : 「올해의발명왕」

䤎상금등 : 포상금 3천만원및부상으로‘발명인의전당’헌액, 월계관수여, 해외 우수발명전시회참관경비지원등

시상일정

䦢일시 : 2012년 5월 17일(목) (예정)

수상상후보자추천

䦢선정대상 :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발명가와 국민의 귀감
이되는자(다만, 발명에직접참여하지아니한자는제외)

䦢 추천권자 :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및협회, 지역지식재산센터등의장
(기관또는단체의장을수상후보자로추천하는경우에는다른유관기관장또는단체장의추천을받아야함)

심사

䦢심사기준 : 발명활동실적, 업적의탁월성, 경제사회발전기여도등을고려하여평가
䦢심사방법 : 전문심사와공적심사를거쳐수상자선정

추천접수

䦢추천기한 : 2012.1.30(월) ~ 2011.3.12(월) 18:00시까지
䦢서류제출방법

䤎준비된자료는우편또는방문으로제출요망(접수마감당일우편도착분에한함)

䦢추천서류
䤎「올해의발명왕」포상추천서(소정양식) 1부
䤎공적조서(소정양식)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각 1부
䤎공적을입증할수있는자료각 1부

* 접수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수상후보자선정시개별통보

䦢접수및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팀
䤎연락처 : Tel 02-3459-2842, Fax 02-3459-2799
䤎주 소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우) 135-980
䤎E-mail : khs3044@kipa.org
䤎홈페이지 : http://www.kipa.org

䦢주 최 : 특허청
䦢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안내
(제14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포함)

전시회개요

䦢목적
䤎우수학생발명품을발굴·시상하고전시하여학생들의발명의식고취및창의력계발에기여

䦢행사추진기관
䤎주최/주관 : 특허청·조선일보사/한국발명진흥회
䤎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WIPO, 국립과천과학관, 경제4단체, 발명유관단체

䦢전시기간 : 2012. 7. 26(목) ~ 7. 30(월) 5일간 (예정)
䤎개막식 : 2012. 7. 26(목) 09:00  * 창의력챔피언대회와동시개막
䤎시상식 : 2012. 7. 26(목) 10:30~ 

䦢전시장소 : COEX Hall A1

䦢전시운영
䤎전시시간 : 09:00 ~ 18:00 (2012. 7. 26 - 7. 30) 
䤎 발명품전시관(자유관, 주제관) 운영 䤎체험및교육프로그램진행

䦢출품신청
䤎접수기간 : 2012. 3. 1(목) ~ 3. 31(토)
䤎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우편접수불가)

※온라인신청절차는홈페이지에서확인
※접수기간이후연장접수가불가하오니미리접수하시기바랍니다.

䦢신청처 : www.kosie.net 에서 를클릭하시면됩니다

䦢트위터 : twitter.com/edukipa (공지사항등안내)

䦢전시회진행절차

※진행절차의일정은전시주관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䦢문의처
䤎주 소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창의인재육성팀
䤎전 화 : 02)3459-2752   팩 스 : 02)3459-2758
䤎 E-Mail : sol4711@kipa.org

유사작검토심사(2차) ⇦ 2차작품(현물)심사
(6. 12 ~ 18) ⇦ 2차작품(현물)심사공고

(5. 11) ⇦ 선행기술심사

종합심사 ⇨ 개막식
(7. 26) ⇨ 전시기간

(7. 26 ~ 31) ⇨ 수상자캠프
(7. 26 ~ 28)

⇩

⇩

신청하기

접수
(3. 1 ~ 3. 31) ⇨ 예비심사 ⇨ 유사작검토심사(1차) ⇨ 1차(서류)심사



‘12 모스크바 국제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
출품자 모집안내

전시회개요

䦢전시명
䤎2012 모스크바국제발명품및신기술전시회
(XV Moscow International Salon of Inventions and Innovation Technologies “Archimedes - 2012”) 

䦢기 간 : ‘12. 3. 20(화) ~ 3. 23(금) [4일간]  * 부스설치 : 3. 19(월)

䦢장 소 : Eco Center “Sokolniki”

䦢규 모 : 19개국 1,070여점 (‘11년) 

䦢 주최및후원
䤎Center for Promotion of Invention and Rationalization Activities of VOIR, 러시아연방대통령행정부, 
모스크바정부,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䦢시상제도 : 그랑프리, 금상, 은상, 동상 및특별상등

䦢출품지원금국고지원및혜택
䤎개인및중소기업자의최소부스료, 카다로그게재료, 번역비, 통역비항목에한해발명품 1건 당
최대 1,000,000원 이내지원전시회
참가前지원

䤎발명의날포상신청시본전시회수상자에한하여가산점부여
䤎잔액은참가단귀국후정산하여환불
䤎지방자치단체출품물참가지원활용추천

䦢출품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䦢참가비용
䤎직접참가 (전시 및 1인 현지참가기준)

* 참가비 중 여행경비 및 공동경비 : 4,200,000원

䤎위탁참가 (1건 위탁전시기준)

* 참가비 중 위탁경비 및 공동경비 : 2,300,000원

䦢출품참가일정 (안)

䦢 출품자모집
䤎모집기간 : 2012. 1. 25(수) - 2. 29(금) 
䤎신청방법 : 별첨의신청서와구비서류를직접제출또는우편신청 (신청 서류는 email로도 송부)
䤎입 금처 : 신한은행 140-003-806543(예금주: 한국발명진흥회)
䤎문 의처 : (우)135-98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팀유동환 Tel:(02)3459-2843/Fax:(02)3459-2799/E-mail: Danny@kipa.org

䤎제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출품배제품으로신청한경우즉시환불함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2m×2m) 개인/기업 6,600,000원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2m×2m) 개인/기업 4,700,000원

추진내용 일정

출품안내및신청접수 ‘12. 1. 25 ~ 2. 29
출품자확정 ‘12. 3월초
전시단구성 ‘12. 3월초
전시단출국 ‘12. 3. 17 

전시단귀국 ‘12. 3. 25



‘12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 참가 모집
전시회개요

䦢전시명
䤎제40회 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 (40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발명품전시회

䦢기 간 : ‘12. 4. 18(수) ~ 4. 22(일) [5일간]  * 부스설치 : 4. 17(화)

䦢장 소 : Geneva Palexpo, Hall 7

䦢 규 모 : 45개국 1,000점 (‘11년)  

䦢 주최및후원
䤎Salon International Des Invention, 스위스 정부, 제네바시정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䦢전시형태 (1부스 1발명품전시원칙)

䦢시상제도 : 그랑프리, 금상, 은상, 동상및특별상등
※‘11년 한국 : 11사(명) 11건, 금상 10, 은상 1, 특별상 6 수상

䦢출품지원금국고지원및혜택
䤎개인및중소기업자의최소부스료, 카다로그게재료, 번역비, 통역비항목에한해발명품 1건 당
최대 2,000,000원 이내지원
전시회참가前지원

䤎발명의날포상신청시본전시회수상자에한하여가산점부여
䤎잔액은참가단귀국후정산하여환불
䤎지방자치단체출품물참가지원활용추천

䦢출품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䦢참가비용
䤎직접참가 (전시 및 1인 현지참가기준)

* 참가비 중 여행경비 및 공동경비 : 5,300,000원

䤎위탁참가 (1건 위탁전시기준)

* 참가비 중 위탁경비 및 공동경비 : 2,300,000원

䦢출품참가일정 (안)

䦢 출품자모집
䤎모집기간 : 2012. 1. 25(수) - 3. 9(금) 
䤎신청방법 : 별첨의신청서와구비서류를직접제출또는우편신청 (신청 서류는 email로도 송부)
䤎입 금처 : 신한은행 140-003-806543(예금주: 한국발명진흥회)
䤎문 의처 : (우)135-98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팀유동환 Tel:(02)3459-2843/Fax:(02)3459-2799/E-mail: Danny@kipa.org
䤎제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출품배제품으로신청한경우즉시환불함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2m×2m)
개인 9,900,000원
기업 11,000,000원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2m×2m)
개인 6,900,000원
기업 8,000,000원

추진내용 일정
출품안내및신청접수 ‘12. 1. 25 ~ 3. 9

출품자확정 ‘12. 3월중순
전시단구성 ‘12. 3월중순
전시단출국 ‘12. 4. 14 
전시단귀국 ‘12. 4. 24



‘12 선진 유럽 혁신 기술 및
산업 시찰단 모집 안내

䦢목적
䤎세계최신기술개발동향파악및기술개발의욕고취
䤎다양한분야의신발명품조사를통한신상품개발및아이디어습득
䤎세계시장의흐름체험및정보수집을통한기술경쟁력강화

䦢기간 : ‘12. 4. 14(토) ~4. 21(토) (6박 8일) (일정바뀔수있음)

䦢참가대상
䤎특허관련업무종사자, 직무발명자, 기업체부설연구원, 상품개발·기획업무종사자등시찰희망자

䦢추진전략
䤎 4단계프로그램구성을통한고객만족극대화

䤎세부내용

※세부프로그램은현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䦢신청접수
䤎신청기간 : 2012. 1. 25(수) ~ 3. 23(금)
䤎 신청방법 : 참가비입금후별첨의신청서송부(우편, 팩스, 이메일)
䤎 참가비용 : 5,400,000원/1인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숙박료, 해외여행자보험, 전용차량, 요금, 현지가이드비용, 공항이용료, 통역비 등
일체비용 [단, 여권수속비용제외]

※참가비용은12명이상출발시기준이며변경될수있음

䤎참가비납부
- 은 행 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40-003-806543
- 예 금 주 : 한국발명진흥회

䦢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팀유동환, 유주현계장
䤎전 화 : 02)3459-2843,2795       䤎 팩 스 : 02)3459-2819
䤎 이메일 :  Danny@kipa.org, atom@kipa.org

Phase I
이탈리아및영국소재

유수기업탐방 ⇒

Phase I
이탈리아및영국소재

유수기업탐방

①이탈리아소재자동차관련회사및럭셔리카박물관및공장방문
②영국소재자동차관련회사방문

PhaseⅡ
제네바국제발명전시회

참관

①‘12 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참관
②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방문

PhaseⅢ
현지문화체험

①영국문화체험
②스위스문화체험
③이탈리아문화체험

PhaseⅣ
성과확산

①시찰보고서및참가후기작성
②참가자전파

PhaseⅡ
제네바국제발명전시회

참관 ⇒ PhaseⅢ
현지문화체험 ⇒ PhaseⅣ

성과확산



12년도대학지식재산이러닝
(IP-Challenge 과정 지원 안내)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한국발명진흥회에서운영하는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
에서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지식재산 이러닝 강좌지원 교육과 연계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IP-Challenge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
제공하고있습니다. 관심있는강좌운영교수님들의많은신청바랍니다.

IP-Challenge 교육프로그램안내

䦢강좌지원
䤎지식재산이러닝강좌지원(변리사의지식재산질의응답제공) 

※지식재산권일반, 특허출원서및명세서적성이해, 권리분석방법등

䦢인터넷방송
䤎녹화방송으로진행하여시·공간제약없이지식재산교육서비스제공

※‘기업의특허전략’, ‘명세서권리분석방법’과관련된시의성있는방송교육

䦢체험학습(Field trip)
䤎선발대상 : 교수 추천자(성적우수자), 인터넷방송수강자
䤎체험내용 : 지식재산실습과정및지식재산현장탐방

(특허법원, 기업 특허부서및관련생산시설등)

䦢 IP-Challenge 콘텐츠공모전
䤎참가대상 : 체험학습참가자
䤎공모내용: 기업과연계된 IP주제에대한레포트형식제출·발표평가
䤎시상내역(안)

문의및교육신청

䦢운영문의
䤎한국발명진흥회교육기획팀설경범계장
䤎 Tel : 02-3459-2773, 2765 Fax : 02-3459-2789, Email : soul1245@kipa.org

※교육신청전에미리문의주시면더욱자세히안내해드립니다.

강좌지원
(3월~6월)

온라인
교육 ⇒

학점강좌
수강생대상

인터넷방송
(5월)

인터넷방송 ⇒
온라인교육수강생

체험학습실시
(Field trip)
(6월말)

공모전실시를
위한교육및체험탐방 ⇒
교수추천학생선정

공모전
(7월~9월)

체험학습참가자대상
시상식(11월)

지식재산
공모주제

명칭 상격 시상작품수 시상내용

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1 상장및상금

금상 특허청장상 2 상장및상금

은상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3 상장및상금

동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등* 8 상장및상금

장려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0 상장및상품권

합계 34



2012 IP Campus 교육일정표

* 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미국특허출원서작성및침해회피전략)실무과정

※상기과정은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노동부(고용보험가입대상자) : 교육비의약 15% 환급

특허청(중소기업대상) : 교육비의 80% 환급
※환급중복지원불가, 특허청지원대상자회원사할인제외
※자세한사항은지식재산캠퍼스사이트(www.ipcampus.kr)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No. 일자 강좌명 수강료(회원사)

지재권일반과정 (※특허청지원, 노동부환급)

1 02. 08 ~ 02. 10 지식재산권기초1기

55만 (48만)

노동부환급/ 
특허청지원

2 02. 15 ~ 02. 17 디자인ㆍ저작권이해및실무1기

3 02. 22 ~ 02. 24 특허청구범위해석과침해판단1기

4 03. 14 ~ 03. 16 특허정보검색및특허성판단1기

5 03. 21 ~ 03. 23 특허명세서작성및리뷰SKILL UP 1기

6 03. 28 ~ 03. 30 특허평가및라이센싱계약1기

7 04. 04 ~ 04. 06 강한상표를위한브랜딩전략1기

8 04. 25 ~ 04. 27 주요국(IP5) 지식재산권비교실무1기

9 05. 09 ~ 05. 11 지식재산권기초2기

10 05. 23 ~ 05. 25 중국특허마스터과정 (출원~소송)

11 06. 05 ~ 06. 08 디자인ㆍ저작권이해및실무2기

12 06. 13 ~ 06. 15 지식재산번역 (한-중)

13 06. 20 ~ 06. 22 미국특허마스터과정 (출원OA)

14 08. 22 ~ 08. 24 지식재산권기초3기

15 08. 29 ~ 08. 31 특허정보검색및특허성판단2기

16 09. 05 ~ 09. 07 특허청구범위해석과침해판단2기

17 09. 12 ~ 09. 14 지식재산번역 (한-미)

18 09. 19 ~ 09. 21 특허평가및라이센싱계약2기

19 09. 26 ~ 09. 28 특허명세서작성및리뷰SKILL UP 2기

20 10. 10 ~ 10. 12 강한상표를위한브랜딩전략2기

21 10. 24 ~ 10. 26 유럽특허마스터과정 (출원~소송)

22 10. 31 ~ 11. 02 미국특허마스터과정 (분쟁소송)

23 11. 07 ~ 11. 09 주요국 (IP5) 지식재산권비교실무2기

24 11. 14 ~ 11. 16 지식재산권기초4기

소계 24회 -

지재권특별과정 (※특허청지원)

1 02. 28 FTA 체결에따른기업의대응방안 (한-미, 한-EU)

18만
(15만)

노동부환급

2 04. 17 수출입시꼭고려해야할지식재산실무

3 04. 19 Patent Troll 대응및단계별특허분쟁대응요령

4 05. 03 특허침해감정서작성및손해액산정

5 05. 29 직무발명제도및직무발명보상평가

6 06. 26 영업비밀관리및부정경쟁방지실무

7 06. 28 특허소송시변론능력SKILL UP

8 09. 25 연구노트와발명신고서작성법

9 10. 02 단계별특허비용및기일관리전략

10 10. 05 영문지재권용어및영문레터작성노하우

11 10. 17 심사관과함께하는명세서클리닉

12 11. 22 올해의판례동향_특허, 디자인

13 11. 23 올해의판례동향_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소계 13회 -

지재권국제과정

1 03. 03  ~  05. 17(8日) PADIAS* (해외강사국내초청강의) 220만 (200만)

2 7月 지식재산실크로드_USA (해외연수) 추후결정

3 8月 지식재산실크로드_EUROPE (해외연수) 추후결정

소계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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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두 거인의 특허 전쟁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특허전쟁은 창과 방패... 특허재산 확보하라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발명과 특허 그리고 기술이전

2011년 대한민국을 웃겼던 예능 프로그램명, 상표권의 향방은?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와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 비교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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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혁을 맞고 있다.

SNS의급격한보급및그로인한소통방식의변화에따른경제적, 사회적변혁

에가장큰역할을한것은어디에서나 SNS를이용가능하게한스마트폰이라고

할수있을것이다. 

이제는보통명사와같이되어버린스마트폰이란단어는, 실은컬러폰이막나

오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고된‘컨버전스’의 한 형

태나다름없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독립적이면서 다양한 IT 제품들이

있었다. 즉, 기존의오디오기기를모두통합하였을뿐만아니라, 음반시장이라

는용어대신음원시장이라는용어를탄생시킨기기인MP3 플레이어, 오너드

라이버들의필수품으로자리잡았던네이게이션, 비즈니스맨의필수아이템이었

던 PDA, 휴대용게임기, 전자사전, 1997년의국내 PCS 폰 보급열풍으로거

의 전 국민이 하나씩 소유하게 된 전자기기인 휴대폰과 같은 다양한 최신 전자

제품들이독립적으로존재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당시 IT 업계의 기술적 이슈였던‘컨버전스’에

따라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IT 제품 간‘컨버전스’를 시도한 수많은 종류의

IT 제품들이출시되기시작하였다. 

즉, 각제품의제조사들은자사제품의상품성을높이려는시도에서네이게이

션에 게임기능과 MP3 기능을 추가하거나, 휴대폰에 MP3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의방식으로다양한컨버전스제품들을출시하였던것이다.

애플 VS 삼성, 두 거인의 특허 전쟁

특허법인맥대표변리사

김 현 호

olumnC

두 회사의 제품 개발 과정, 분쟁 배경, 분쟁 진행 현황, 소프트 웨어 산업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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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삼성전자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다

양한휴대용전자제품들의기능중적어도두개의기능

을 포함하는 이른바 초기 컨버전스 기기들을 앞다투어

출시하였던시기가있었다.

한편, 미국의 애플사는 2000년대 중반‘iPod’라는

이름의 MP3 플레이어를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이후

‘iPod’의후속제품으로‘iPod 터치’를내놓게된다. 이

제품은 이후 애플사의 제품에 대한 신매니아층을 형성

하게되며, 신매니아층은‘iPod 터치’에별도로설치함

으로써‘iPod 터치’의기능성을확장시킬수있는다양

한응용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그들만의온라인공

간에서공유하게된다.

당시 개발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해 당시로

서는획기적인기능적확장성을갖게된이손바닥만한

크기의기기에얼리어답터들은열광하였고, 앞다투어

자신의 제품에 당시까지만 해도 애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프로그램들을설치하고사용하기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애플의 특정 제품에 영감을 받은 다수의

유저들이참여해자생적으로생겨난응용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시장을, 이후 애플은 정책적으로 양성화하

게되며, 그로인해지금의앱

스토어가탄생하게된다.

이로써 애플은 그들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얇고 가벼우면

서도 전화 기능을 제

외한사용자가원하는

대부분의 소프트

웨어적인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

을 갖추게 되

었으며, 이후

이 제품에

는 카메라 모듈

과 휴대폰 기능이

추가되어현재의아이

폰으로탄생하게되었다.

한편, 당시 노키아와 세계 휴대

폰시장점유율1,2위자리를놓고

다투고있던삼성전자는자사의휴대

폰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휴대폰에DMB

기능을추가하거나, 트랜드를분석하여휴대폰

의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높이거나, 휴대폰의정보입력방식을개선하는등

의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강조되는 신제품들을 주로 출

시하고있었다.

아울러, 아이폰시장에서선풍적인기를목격한삼성

전자를포함한기존의휴대폰제조업체들은아이폰에 대

항하기위한운영체제로안드로이드를채택하고이른바

안드로이드진영을갖춘후, 기존의피쳐폰중심의제

품 판매에서 탈피하고 아이폰을 따라잡기 위한 이른

바, 본격적인스마트폰제품판매를계획하게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적으로 당대

의최고사양으로무장한갤럭시시리즈를탄생시키며,

애플의앱스토어에대응한독자적인앱스토어를개설하

고, 심지어는 갤럭시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에 한국인들

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내

장된제품까지선보였다. 

뿐만아니라, 이후삼성전자는갤럭시 S에서전화기

능을제거한갤럭시플레이어를애플의 ipod 터치의대

항마격으로출시하게된다. 

이러한 전사적인 추격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일부의

애플 VS 삼성, 두거인의특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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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에서는적지않은시행착오를겪기도하였으며,

일부얼리어답터들로부터는애플의제품군을모방하여

판매하는‘카피캣’이라는오명을부여받기도하였다.

하지만, 필자의개인적생각으로삼성전자는그와같

은치열한추격의노력에따라결과적으로애플이소송

을통해견제하기로결정한스마트폰제조기업의위상

을갖추게된것으로생각한다.

즉, 삼성전자가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스마트 폰

분야에서경쟁력있는제품을만들어내게된것만은부

인할수없는사실인것같다. 이러한삼성전자를견제

하기위해2011년 4월 15일애플은삼성전자를상대

로갤럭시탭과갤럭시 S의디자인특허침해를이유로

미국산호세지방법원에소장을제출하게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의 첫 제소 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애플이 오히려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며 한국,

일본, 독일법원에총 10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

였으며, 이후두기업의특허소송은전세계로확대된

결과,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 미국을 포함해

총 9개국가에서소송이진행중이라고한다.

이들 9개 국가 중 현재까지 판결이 내려진 국가는 5

개국가이며, 독일은제일먼저애플의손을들어주었

다. 즉, 애플의 제소에 대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에대한판매금지처분을내려준것이다. 

이후삼성전자가제기한항소심에서판매금지범위를

유럽 전체에서 독일로 한정시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내

려지기는하였지만, 이로인해삼성전자는독일의경우

에어쩔수없이애플의디자인특허를회피설계한디자

인을적용한제품을출시하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 8월에는 네델란드에서 삼성

전자의갤럭스S, 갤럭시 SⅡ, 갤럭시에이스로구성되

는 3종류의 스마트 폰 판매금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일자 국가(지역) 진행상황

11.04.15 미국(산호세) 애플, 특허 침해로제소

11.04.21

한국(서울중앙) 삼성, 특허 침해로제소

독일(만하임) 삼성, 특허 침해로제소

일본(동경) 삼성, 가처분신청

11.06.16 독일(만하임) 애플, 특허침해로제소

11.06.17 일본(동경) 애플, 가처분신청

11.06.23
한국(서울중앙) 애플, 특허침해로제소

네델란드(헤이그) 애플, 가처분신청

11.06.28 미국(ITC) 삼성, 애플제품수입금지신청

11.06.29 영국(런던) 삼성, 특허침해로제소

11.06.30

미국(산호세) 삼성, 4월 애플제소에반소

네덜란드 삼성, 특허침해로제소

프랑스 삼성, 특허침해로제소

이탈리아 삼성, 특허침해로제소

11.07.05 미국(ITC) 애플, 삼성제품수입금지신청

11.07.28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애플, 가처분신청

11.08.04 독일(뒤셀도르프) 애플, 가처분신청

[표 1: 애플과 삼성의 분쟁 기록]

일자 국가(지역) 진행상황

11.08.09
독일(뒤셀도르프)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처분명령

11.08.16 법원, 삼성전자독일법인으로가처분한정

11.08.23 일본(동경) 애플, 특허 침해로제소

11.08.23 네델란드(헤이그) 법원, 애플의가처분신청 10건 중 1건만인정

11.09.09 독일(뒤셀도르프) 법원, 삼성의갤럭시탭 10.1의 가처분이의신청
기각

11.09.12 영국(런던) 애플, 특허침해로제소

11.09.16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삼성, 특허침해로제소

11.10.05
프랑스

삼성, 아이폰 4S 가처분신청
이태리

11.10.06 영국(런던) 삼성전자, 9월 애플제소에대해반소

11.10.13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법원, 갤럭시탭 10.1 가처분결정

미국(산호세) 법원, 갤럭시탭 10.1 가처분신청에대한판결보류

11.10.17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삼성, 아이폰 4S 가처분신청

삼성, 갤럭시탭 10.1 가처분결정(10/13)에 대한
항소

11.11.28 독일(뒤셀도르프) 애플, 갤럭시탭 10.1 가처분신청

11.11.29 네델란드(헤이그) 애플, 멀티터치특허관련신속본안소송제기

11.11.30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법원, 갤럭시탭 10.1 가처분항소심에서삼성전
자승소판결

11.12.02 미국(산호세) 법원, 애플의가처분신청기각

11.12.08 프랑스 법원, 삼성의아이폰 4S 가처분신청기각

11.12.09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법원, 애플의갤럭시탭 10.1 대법원항소기각

12.01.20 독일(만하임) 법원, 삼성전자의유럽특허의애플의비침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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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10월에도호주에서갤럭시탭10.1의판매금지결

정이내려졌다. 다만다행스럽게도이들중호주에서의

판매금지결정은11월호주연방법원이항소심에서삼

성의손을들어줌으로써그효력을잃게되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애플의 소송에 대한 법원

의초기판단은이와같이상당부분위협적이거나유효

한법원의판결로귀결된반면, 애플을상대로한삼성

전자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011년 10월 중

순경 네델란드에서 삼성전자의 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승소한 판결

이없는상황이다.

이와같이삼성전자와애플의특허소송이큰이슈가

된 2011년도에 국내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누가

최종적인승자가될것인지에대한예측및비공식적토

론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특허 전문가

들은쉽게회피가능한디자인특허및디스플레이의터

치등사용자인터페이스관련특허를주요무기로보유

하고 있는 애플보다는 3세대(3G) 통신 분야에서 회피

설계가실질적으로불가능한표준특허를다수확보하고

있는삼성전자의비교우위를점치고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표준기술특허를 이용한 애플에

대한반격은소송의과정에서적지않은장애물들을만

나게된다. 

먼저, 애플을 상대로 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전자는‘공정·합리·비차별(Fair·Reasonable

·Non-Discriminatory)’이란 뜻의 표준특허 이용 규

칙인 프랜드(FRAND) 조항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

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헤이그 법

원은 2011년 10월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의아이폰과아이패드를대상으로제기한3G통신표준

특허침해관련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 

해당판결의내용을살펴보면, 헤이그법원은삼성이

주장한4개의통신특허에관한아이폰, 아이패드금지

가처분 신청 4개를 모두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의

제안이FRAND 협정으로인해서합리적이지않다고판

단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요

구한칩셋에대한각특허별로얄티요율이합리적이지

못하다고판단하였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과는 별도로 프랜

드 조항으로 인해 EU에 의한 반독점법 위반이란 불명

예를안을위기에도처해있다고한다.

EU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하여 자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메신저를 끼워판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위

반을이유로거액의벌금을매기고끼워팔기관행에제

재를가한과거의사례에서와같이시장에서독점적영

향력을가진기업이불공정행위로시장을교란하지못

하도록엄격히규제하고있다. 

이러한 EU가삼성이프랜드에해당하는기술을바탕

으로애플에과도한특허소송을제기했는지를조사하는

것으로알려져있다. 즉, 삼성이프랜드기술을바탕으

로 과도하게 애플을 소송으로 압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특허소송에서삼성이불리한위치에처할수있다

는것이다.

또한, 애플에대한본안소송에서삼성전자는특허권

애플 VS 삼성, 두거인의특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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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또는적법한제조·판매권을갖는자가판매한특허

품을적법하게구입한경우에구입한자가그것을스스

로사용하거나타인에게전매하더라도특허권의침해가

되지않는다는이론인소진이론과같은장애물을만나

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20일(현지시

간) 독일만하임지방법원은3G 통신망상태에따라전

송되는 데이터를 묶어서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

한 삼성전자의 유럽특허 EP1005726에 대한 애플의

침해를인정하지않는판결을선고하였다. 

독일 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이 통신기업이 아니라 전통적인 컴퓨터

기업이라는점을감안하면애플이삼성전자의유럽특허

EP1005726를 회피하는 독자적 기술을 적용하였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삼성이 보유한 통신특허에

대한소진이론이적용되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

다고생각된다.

만약, 삼성의 통신특허가 이미 소진됐다고 재판부가

평가한것이라면이는앞으로의통신특허관련소송진

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아직소송은진행중이고해당판결은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3건의 통신특허 침해

소송가운데일부의판결에불과하기때문에나머지특

허에기초한소송이후의판결들을주목할필요는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발생 경위 및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

나결국향후두기업은멀지않은시점에협상테이블

에 안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서유리한 지위에앉기위해서두기업은진행중인소

송에적지않은추가의비용을쏟을것으로예측되고있

다.

필자는개인적으로이두기업의싸움은하드웨어산

업의 거인인 삼성전자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거인인 애

플간의싸움으로보고있다. 이는삼성전자가특허소

송에서들고있는무기인통신관련표준특허와애플이

지금도 계속 비축해나가고 있는 무기인 사용자 인터페

이스관련특허들만을놓고보더라도그러하다.

당연한말이지만하드웨어산업에서현재의주도권만

으로는 당장의 싸움이 별론으로 하더라도, 향후 IT 혁

명이후의기술혁명시대에소프트웨어경쟁력을갖춘

기업을당해낼수는없을것이다. 

소프트웨어기술이기술수요자가원하는작용및효

과를 달성시키는 기능적 알고리즘을 필수 구성으로 하

는 것인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은 미래 기술 수요에

대한비전과통찰력에따라기술개발방향을결정하고

제품의기능을구현한다. 이과정에서소프트웨어기업

은 그들이 원하는 기능을 표출시키는데 필요한 통신용

칩셋,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하드웨어 기술을 단지 활

용만할뿐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기술에 대한 하드웨어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은 고성능, 고효율, 고집적의 부

품과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이들을 가급적 저비용으로

생산판매하는데에만몰두할뿐, 미래기술수요에대

한비전과통찰력을갖지못한다.

결국, 이와같이하드웨어산업에천착하는기업들은

미래의 소프트웨어 강자들의 부품 업체로 전락하거나,

그들의 제품을 모방한 B급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판매하는업체로전락될것이다.

이것이바로필자가우려하는기술식민기업의모습

이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국민들은 적어도 삼성전자를 한국의 세계적

기업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왔으며 필자 또한 그래왔다.

금번애플과의소송및세계시장에서의전쟁을통해삼

성전자가대한민국의대표기업으로재도약하기를국민

의한사람으로서바라는바이다.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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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 박경철이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던지는 자기혁명의 메시지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청년은 세상을 어떻게 읽고 소통해야

하는지, 청년은 자기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지금 자

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했던 고뇌와 시행착오

의 기록을 담고 있다.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비판가이며 청춘의 멘토

로 떠오른 저자가 지난 6년간 청년들과 나눈 소통과 교감의 기록을

엮었다. 아프지만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냉정한 현실을 전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의 경계를 허무는‘혁명가’로 살아야 한다고 이

야기한다. 자아찾기, 사회인식, 시간활용, 책읽기, 글쓰기 등 다양한

주제를아우르며자기삶의주인으로사는법을제시하고있다.

자기혁명(시골의사 박경철)

저 자_ 박경철
출판사_ 리더스북

시골의사박경철이제안하는혁명가의삶!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주)바오텍

䤎대 표 자: 한성보
䤎업태/종목: 제조
䤎주 소: 경북문경시산양면진정리산양공단2길19
䤎전화번호 : 054)553-1579
䤎홈페이지주소: www.baotec.co.kr

1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책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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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하루가멀다하고들리는뉴스는바로특허소송이다. 누가누구를제소했

고, 어디가어디에승소혹은패소했는지가전세계뉴스에매번등장한다.

이처럼 특허전이 치열한 이유는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특허라

는무기를최대한활용하고있기때문이다.

특허전쟁은창과방패의대결이다. 소송을당한기업은논리를뒤집을만한단

단한방패를준비해야한다. 창을가다듬어서역공에나서기도한다. 이처럼대부

분의 기업들은 창과 방패를 하나씩 들고 공격과 방어를 거듭한다. 특허전쟁에서

패배할경우해당기업의미래가불투명해질수도있기때문이다.

최근에는 방패 없이 창으로 공격만 일삼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존재

도부각되고있다. 이들이날카로운창끝으로공격해오면해당기업은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방어에총력을기울인다.

잘못해서창에찔리기라도하면장사해서번돈의대부분을특허괴물에게내놓

아야한다. 심각한경우심혈을기울여개발한제품의판매가중지되면서사업의

존폐가흔들릴수도있다.

이투데이산업부기자

송 영 록

특허전쟁은 창과 방패... 
특허재산 확보하라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돈벌이로 삼는
특허괴물의횡포도심각한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은 특허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특허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를인수합병하거나특허를사들이면서힘을키우고있다. 
특허전쟁에서승리한사례와특허괴물의횡포, 향후 전개될특허전쟁양상, 그리고 대기업들
의특허전쟁에대비한노력에대해알아보자.



February _ 2012 25

업종불문 치열한 특허전쟁 = 
“애플뿐만아니라전세계기업들의견제가심해지
고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애플과의 특허

전쟁이 시작되자 이같이 말했다.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글로벌특허전쟁은악화일로다. 업종을 가리지 않

고전방위적으로확산되고있다.

삼성전자뿐아니라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코오롱

인더스트리등국내기업들은현재글로벌시장에서다

국적기업들과치열한특허전쟁을펼치고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융·복합제품이많아지면서

신제품개발에필요한특허가급증하고있고, 핵심특허

를보유한기업이시장에서주도권을확보할수있다는

인식이커지고있는것이그이유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

플의 특허전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지난해 글로벌 전

자·IT 업계를뜨겁게달궜다.

지난해4월애플은미국에서삼성전자의스마트폰갤

럭시S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판매금지 가처

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전자도 한국, 일본, 독

일, 미국등에서애플제품에대한판매금지가처분신

청을제기하면서치열한법정공방이펼쳐지고있다.

LED 조명시장에도 숨막히는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오스람은 LED 기술에대한특허침해를이유로

지난해미국과독일에서삼성전자, 삼성LED, LG전자,

LG이노텍을 제소했다. 삼성LED와 LG전자 등도 곧바

로판매금지소송으로응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LG전자와 LG이노텍은 서울중앙지

방법원에 BMW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양사의 공식

딜러&서비스센터등을상대로자동차판매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자동차회사들이자신들의특허를침해

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

다는 이유에서다. LED 특허 관련 소송전이 격화되며

자동차업계까지불똥이튄형국이다.

특허전쟁으로인해위기에빠진기업도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미국 듀폰사가 자사 케블라 섬유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

오롱은즉각항소에나섰지만향후결과에따라무려1

조원에가까운돈을물어줘야할처지에놓였다.

눈물겨운 특허 소송 승리 = 
지난해11월17일. 하이닉스특허그룹직원들은일
제히환호성을질렀다. 11년간이어진특허괴물
램버스와의소송전에서힘겹게승리했기때문이
다. 포기하지않고이끌어낸대역전극이라는점에
서의미가더컸다. 특허전을이끌어왔던민경현
특허라이센싱팀장의머리속에는그동안의힘겨
웠던날들이주마등처럼스쳐지나갔다.

민경현팀장은“2009년에큰패소를하며수세에몰

리다가역전을한극적인승리”라며감격했다.

“이기고 지는 건 소송의 불확실성을 봤을 때 언제든

일어날수있지만대외적으로특허팀의위상이많이하

락했고사내에서도비판을받았습니다.”

특허전쟁은창과방패... 특허재산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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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을 위해서 특허그룹 임

직원들은고민에고민을거듭했다.

민 팀장은“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며

“결국 특허그룹이 제안한 내용을 최종 승

인했고이는승리로이어졌다”고말했다.

소송에서패하면 13조원에달하는어마어마한벌금

을물어야하는, 하이닉스의명운이걸린소송이었다.

하이닉스와 미국 측 대리인인 OMM법률사무소의 공

조도승리에일조했다.

지난 10년간 하이닉스의 여러 소송을 맡아온 OMM

은 50~60명의 하이닉스 특허그룹 직원들과 함께 각

분야의전략을치밀하게짰다. 협상을맡은특허라이센

싱팀은 상대특허에 대해 비침해를 주장했다. 특허기술

팀은 선행기술로 공세에 나섰고 특허개발팀은 특허 포

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이들은 10년간 함께 땀방울을

흘렸다.

민경현팀장은“미국에서주로소송이이뤄지다보니

한국과 미국을 셔틀버스로 오가는 것처럼 잦은 이동을

했다”며“일주일에 5일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주말 이틀 동안 회의한 후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

다”고어려웠던점을회상했다.

지난해4월엔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에게도낭

보가울려퍼졌다. 2004년부터6년넘게이어져온미

국 하니웰과의 LCD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한것.

하니웰은 2004년 10월부터 전 세계 LCD 업체를

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이후대부분

의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

지만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의 부

당한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6년이 넘는

법리공방끝에승리를거두게됐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또하니웰이특허무효사실

을알면서도부당하게소송을제기한것을이유로변호

사비용청구소송까지진행중이다. 

창만있고방패는필요없는특허괴물의출현 = 
십수년간미국내특허등록1위를고수해온IMB
은1990년까지만해도특허기술을비롯한지식재
산권의전략적활용에대한개념이없었다. 3년후
루이스거스너가CEO로취임한뒤에야비로소특
허중요성을인지하게됐다. 그이후IBM은1등급
기술을제외한2~3등급기술은타사에이전하며
로열티수입을극대화하고있다.  

특허가제조를위한필수조건으로부상하면서단순한

지적 자산 차원을 넘어 수익창출을 위한 매매수단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형이 아닌 무형자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자

특허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

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2002년 2억 달

러에머물렀던특허판매시장규모가지난해에는24억

달러로늘었다. 

이러한인식이확산되면서특허소송으로수익을창출

하려는 특허괴물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특허

괴물은제품을직접생산·판매하지않으면서특허권만

갖고 다른 기업에게서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소송을 통

해수익을창출하는기업이다. 

미국인텔렉추얼벤처스(IV)와 뉴테크놀러지프로덕

츠(NTP) 등 주요 특허괴물은 막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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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허 목록을 감추다가 대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면

소송을걸어로열티를빼앗는다. 업계에따르면이들은

최근10년간신재생에너지등신성장동력기술에도암

암리에특허를대거확보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하이닉스와 소송을 벌였던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도대표적인특허괴물이다.

특허괴물이무서운것은창만있고방패가필요없기

때문이다. 삼성과애플이특허전을벌이면공격과방어

를 주고받지만, 특허괴물은 특허권 만을 갖고 있기 때

문에당해도공격할수없는말그대로괴물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사와 전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미국의 특허괴물 디지튜드와 손잡

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한 특허

전에서직접발을빼며회사이미지제고를노리는동시

에애플에게특허권을양도받은특허괴물을이용, 삼성

전자등경쟁사에대한전방위공격을가하겠다는전략

이다.

실제로디지튜드는삼성전자, LG전자, HTC, 노키아

등스마트폰제조업체들이자신의특허권을침해했다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하이닉스-램버스 소송에서 보듯 특허괴물들은 실제

로 상대 기업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

도상대방을압박하기위해특허권침해소송을제기한

다. 이에 따라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기

술이특허괴물들에의해특허권침해소송에휘말리는

경우도많다.

삼성-LG 특허전사 키운다 = 
글로벌기업간특허분쟁양상이확산되자최근
삼성전자와LG전자등국내기업들이특허경쟁력
강화에더욱힘을쏟고있다. 특허전문가영입·양
성, 특허조직보강등을통해글로벌견제세력에
대한수비(특허소송방어)와공격(선제특허소송)
을안정적으로구축하고있다.

지난해삼성전자는미국퀄컴에서특허전문가로맹활

약했던 한인 변호사 유병호 씨를 상무급으로 영입, 최

지성부회장직속조직인 IP(지적재산권)센터의기술분

석팀에 배치했다. 유 상무는 지난 2008년 퀄컴이 세

계 1위휴대폰회사인노키아와 3년이넘는특허권분

쟁을벌일때퀄컴의승리를이끈주역이다.

유 상무가 배치된 삼성전자 IP센터는 엔지니어 출신

의 미국 특허변호사 안승호 부사장이 총괄하고 있다.

그는 기술, 특허 및 법무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IP전문

가다. 라이선싱과특허매입강화등공격적인특허전략

에나서기위해지난해말임명됐다.

현재 IP센터구성원을포함해특허관리인력은450

여명에달한다. 2005년 250명에서두배가까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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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IP전략팀장을 지

낸 김광준 전무가 법무팀을 이끌고 있다. 특히 차세대

주력사업인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관련

특허침해에대해선소송도불사한다는방침이다.

지난해 4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6년 넘게 이어

져온미국하니웰과의LCD 기술관련특허침해소송에

서 최종 승소한 후, 김 법무팀장은“삼성모바일디스플

레이는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

하게법적대응을불사할것”이라고강조했다.

LG그룹은 전세계 특허전쟁에 맞설 특허전사 육성을

위해 각종 특허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한‘IP 칼리지’

를 LG인화원과공동개발해운영하고있다.

‘IP 칼리지’는LG전자를비롯, LG디스플레이, LG이

노텍, LG화학, LG생활건강등그룹내 9개계열사특

허조직으로 이뤄진‘LG 특허협의회’소속 특허담당자

들을세계최고의특허전문가로키우기위해지난해개

설됐다.

사내전문가는 물론 변리

사, 특허전문변호사, 그

리고 미국 특허변호사

까지 화려한 경력

의 강사진을 구

축했다.

주요 과정

은 특허일반,

특허개발, 특

허분쟁, IP

English 등으로 구성됐으며, 신입사원을 포함한 전 특

허담당 직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초급과정부터 전문

과정까지세분화했다.

‘특허개발’과정에서는회사경영에실질적으로기여

할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하는 기술을, ‘특허분쟁’과정

에서는소송, 협상, 계약등분쟁과정에서주도적역할

을할수있는실전기술을습득한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세계 최고의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특허 전문교육과정 활성

화는 물론, 특허 전문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

획”이라고말했다.

자동차업계도 특허열풍이 거세다. 하이브리드, 전기

차등‘그린카시대’를맞아치열한특허경쟁이확산되

자, 이에대비한특허전사양성에들어간것. 특히현대

차그룹은남양기술연구소내특허팀을특허실로격상하

는등대대적인조직강화에주력하고있다.

특허실 격상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지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구 회장의 의지 외에도 조

직 내부에서 특허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

가형성되면서준비작업이급물살을탔다고알려졌다.

특허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기업의 미래

를결정짓는다해도과언이아니다.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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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Q&A
Q.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은 명백한 잘못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할수있습니까?

A.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명백한 잘못의 신청서를 국
제출원과 함께 공개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무국에 의해 아직 국제출원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를 위
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공개 요청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별도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를받기위해서는별도의청구가필요합니까?

A. 국제예비심사절차는 필수절차인 국제조사와 달리 선택적 절
차로 출원인이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서식 PCT/IPEA/401)
를 소정의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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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와이퍼다. 자동차에

와이퍼가없다면, 아마도비오는날에는이곳저곳에서교통사고가속출할

것이다. 자동차 와이퍼에서 가장 편리한 기능은 아마도 와이퍼가 움직이는 시간

간격을마음대로조절해서비가오는양에따라움직이게하는기능일것이다. 요

즘은어느차량에나기본옵션으로달려있는기능이다. 

그렇다면, 이시간간격조절와이퍼를누가처음으로발명했을까? 전세계에서

생산되는거의모든차량에시간간격조절와이퍼기능이들어가있는데, 그렇다

면이에대한특허권을가지고있는사람은도대체돈을얼마나많이벌었을까? 

몇 년전개봉했던영화“Flash of Genius”에서는바로이시간간격조절와

이퍼를 발명하여 미국 최대의 자동차 기

업인 Ford 사를 상대로 파란만장한 특허

소송을 벌였던 Robert William Kearns

교수에대한실제이야기를그리고있다.

이영화는비록흥행에는실패했지만, 한

개인이 변호사도 없이 홀홀단신으로 미

국 거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승리

하는아주멋진이야기를잘보여주고있

으며, 또한미국법정에서일어나는특허

소송의모습을아주잘그려주고있다. 

Kearns 교수는미국의한지방대학에

서 전기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Kearns 교수는 자신의 결혼식 파티 저

知心IP&Company 대표변리사

유 성 원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이길 수 있을까?
미국특허소송의대박성공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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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 샴페인을 따다가 샴페인 코르크 마개에 눈을 맞아

서 한 쪽 시력을 거의 잃게 되는데, 향후 이 사건이 시

간간격조절와이퍼를발명하는데큰영감을주는계기

가된다.

한 쪽 시력이 손상된 후 약 10년 정도 지난 어느 비

가 가볍게 오던 날, Kearns 교수는 Ford사의 Galaxie

모델을운전하고있었는데, 계속해서쉬지않고움직이

는와이퍼블레이드는이미한쪽눈이거의실명된그의

시야를상당히방해하고있었다. 그는생각했다. ‘아…

와이퍼가좀쉬어가면서움직이면좋을텐데…’

집에돌아온 Kearns 교수는자신의한쪽눈이불규

칙한 간격을 두고 깜빡이면서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다. 와이퍼 블레이드도

간격을두고움직이게하고, 그 간격을조절할수있다

면참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여러가지아이디어를실

제로 시도해 보게 된다. 처음에는 기계적인 구조만 가

지고구현해보려했지만, 잘 되지않자간단한전기회

로를결합하는아이디어를생각해내게된다. 가변저항,

커패시터, 스위치, 트랜지스터 등의 간단한 조합의 전

기회로를결합하여시간차를두고동작할수있는와

이퍼블레이드를설계하게되는데, 바로이아이디어가

성공을거두게된다. 

실제로 그가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았던 미국 특허공

보를 찾아보면, 시간 간격을 두고 동작하게 하는 전기

회로는아주간단한구조를가지고있었다. 

자신의성공에고무된Kearns 교수는특허출원을마

치고 당시 미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던 Ford 사의 기

술진과경영진을만나게된다. 그리고, 자신이이와이

퍼 블레이드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

하게 된다. Kearns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센싱

보다는 자신이 직접 와이퍼 블레이드를 생산하고 싶어

했는데, 이 고집은 소송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도 계

속되었다. 

한편, Ford사는 Kearns 교수의발명성공에많이놀

랐지만, Kearns 교수의아이디어를사서직접공급계

약을맺고싶어하지는않았다. 다만, Kearns 교수에게

제품 적합성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하니 시제품과 제품

설계도를 넘겨달라고 한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Ford는 일방적으로 제품이 부적합하여 채택할 수 없다

는 통보를 Kearns 교수에게 하고 만다. Kearns 교수

는이계약불발로인해엄청난손해를입게된다. Ford

사와당연히계약이성사될것으로생각하여집을저당

잡아공장도매입하고제품생산을위한원자재로잔뜩

미국특허소송의대박성공신화



사들여놨기때문이었다. 

그 후 Ford사는자사의대표스포츠카인Mustang의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신모델 발표회를 갖게 되는데,

이 발표회에서 Ford사는 시간간격 조절이 가능한 와이

퍼 기능 옵션을 탑재한 신형 Mustang을 발표하게 된

다. 즉, Ford사가 계약을 빌미로 Kearns 교수의 기술

을 알아낸 뒤 Kearns 교수를 버리고 기술만 가져가버

린것이다. 

Kearns 교수는 많은 방황 끝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

던 특허권을 가지고 특허침해소송을 Ford사를 상대로

제기한다. 이 소송에서 Kearns 교수는변호사선임없

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누가봐도 거대 대기

업을상대로한개인이변호사도없이소송을한다는것

은계란의바위치기에가까웠다. 

미국의 특허소송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히 그 절차

가복잡한데, 한개인이이를다수행하는것은정말어

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단 특허소송이

제기되면 미국 소송 특유의 절차인 discovery(증거조

사) 절차가개시된다. Discovery 절차는소송의승리를

위해서매우중요한절차로서원고와피고모두승소를

위하여상대방으로부터최대한유리한증거를확보하는

데만전을기해야한다. 

또한, 미국특허소송에서는Markman Hearing(마크

맨 청문회)라는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심리를진행하게되는데Markman Hearing은사실심

리전에법원에의해서진행된다. 이 후사실심리가진

행되는 Trial (공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Trial은

Bench Trial(판사에의한재판)과 Jury Trial(배심원에

의한 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인 Jury

Trial은 당사자일방의의사에따라서진행될수있다.

Kearns 교수는 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모두 자신의

아들과함께직접수행한다. 그리고무려 12년에가까

운 소송 끝에 1990년 Ford사로부터 무려 1,0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 배상 판결을 얻어내

게된다. 다만, Kearns 교수는법원으로부터Ford사가

고의적인 특허침해(willful infringement)를 했다는 판

결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미국은 고의적인 특허침해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액을 증액하여 선고할 수 있다. 이 점은

대륙법체계에속하는우리나라와매우크게다른점중

에하나다. 

Kearns 교수는Ford사외에도Chrysler 사를상대로

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도 직접 소송을 수

행하여 무려 1,87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

냈다. 하지만, 연이은 GM, 토요타, Mercedes Benz

등을상대로한소송에서는어이없게도소송기일을지

키지못해서패소를하게된다. 

Kearns 교수는특허전문

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발명과권리에확신을가지

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래서, 불가능하다라고보여

지는소송에서직접뛰어들

어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

내고거대대기업을상대로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아무리 작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라고 할 지라도 자신의 발명을 강하고 확실

한 특허권을 보호하고 이를 지켜 낸다면 Kearns 교수

와 같은 성공 신화를 또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

나라 발명가들과 기업들에게서도 Kearns 교수와 같은

대박성공신화를많이접할수있기를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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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파우더의 발명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

던 독일의 게르하르드 메넨(Gerhard H.

Mennen, 1856`~1902)!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그는 고객들의 불평·불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성

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분이 영 신통치 않아요.”

동네에서 말이 많기로 소문난 바이슨 부인이 또

다시 심통을 부렸다. 그러자 그녀 옆에 있던 다른

부인들도 덩달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맞아요! 우리 애는 발진 때문에 늘 고생인데 한

번도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된 동네 부인들의 불평은 한참 동안

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인 메넨은 이들을 귀찮아한다거나

전혀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꾸하고 되묻는

등 적극적이었다. 그는 늘 사업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인

부인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귀담아 들으려고 하였다.

‘품질 좋은 아기 파우더를 개발하기만 하면 크게 성공할거야. 이 세

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발진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

어? 효과만 좋다면 팔리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지.’

잠깐 생각을 정리한 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토록 갈망하던 새

사업 구상이 드디어 결정된 것이다.

‘부드러운 탄산 활석이라면 훌륭한 유아용 파우더가 될 거야!’

그는 오랜 약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무기였다. 메넨은 약국에서 얻은 많은 재료들과 탄산

활석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했다. 이렇게 수천 번의 실험을 하며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마침내 붕산과 이탈리아제 활석을 섞은 새로운 파

우더의 합성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는 여기에다 좋은 냄새가 나도록 장

미기름까지 넣어 상품의 질을 높였다.

이 새로운 파우더에 대한 인기

는 메넨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잇

달아 들어오는 주문에 메넨은 즐

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메넨은 더 큰 성공을 위해

대량판매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메넨은 다시 한

번 사업가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

휘하였다.

그는 당시 마분지 포장뿐이었던

파우더 포장의 잘못된 점을 제대

로 꿰뚫어 보고, 새로운 포장법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아주 혁신적인 데다 견고한 형태의 포장

용기를 개발하였다.

‘튼튼한 용기로는 깡통을 따를 것이 없지!’그

는 당시 포장 용기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리

고, 자신의 파우더를 깡통에 넣어 팔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보관의 기능을 넘어서, 깡통에 작

은 구멍을 뚫어 파우더가 솔솔 뿌려지도록 특별

한 기능까지 덧붙인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이러

한 포장 덕분인지 메넨의 파우더는 인기가 날로

높아 갔다.

왕연중 _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 저서 중에서

메넨의 파우더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여 사업의 아이템을 획득

▲ 메넨의 파우더 광고(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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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연초가되면모두들한해의목표를설정하고, 계획하며, 실행에옮긴

다. 개인은건강과행복을위해, 회사는 1년간의매출목표와그에따른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법을 계획한다. 1년 중 가장 희망이 넘치고 의욕적이며

바쁜때가 1월이아닌가한다. 

정부, 각지방자치단체및지식재산권관련기관은매년1/4분기에발명가또

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많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에 관한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발명과특허기술에많은시간과상당한비용을투자한발명가나중소기업

은요즘이기술이전또는사업화를추진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시기인동시에

바쁜시간이기도할것이다. 

그러나발명가나중소기업의입장에서실망하고좌절하게되는시기도요즈음

과같은연초일것이다. 발명을하고특허를획득하기위해그렇게많은시간과

비용을투자했음에도그특허를활용한수익을창출하는길은왜그리요원하기

만한것인가? 발명과특허제도의본질그리고기술이전시장의현황을검토하

여그원인에대해생각해보고자한다. 

특허의 획득
발명을완성하고특허출원을하면의견제출통지및의견서/보정서제출등을

수회 반복하는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 등록이 된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

까지최근에는2년이넘는시간이소요되며, 빨리등록을받기위해서는추가적

인비용부담이불가피하다. 발명가들은그동안의고생과노력에대한보답으로

특허등록증을받게되는것자체에상당한성취감과기쁨을느낄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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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난 과정을 거쳐 특허를 획득

하더라도 발명자에게 기대와 달리 별다른 경제적 또는

그이외의이득이발생되지않는다는것이다. 

발명가 입장에서는 그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을 투자한다. 발명가가 직접 해당 특허 기술을 상용화

하여 성공적으로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2010년국정감사에서지적된바와같이등록특허중

미활용특허의비율이출연연기준으로 75%에육박하

고 있다. 등록된 특허의 대부분이 매년 연차 등록료만

납부하면서잠자고있는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면서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개인 발명가의 경우

별도의어떤경제활동도하지않고발명에만모든것을

쏟아부어생활자체가어렵게되는경우도빈번히경험

하게된다. 이러한발명활동은발명가뿐만아니라사

회적으로도낭비가아닐수없다. 

발명 활동의 주체인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종종 국

가가발명가에게특허권이라는재산권을취득하도록장

려하면서그것을적절히활용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

지않거나지원을제대로하지않는다는불만을제기하

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발명의 특성과 특허제도의

본질에대해다시생각해보도록한다. 

발명과 특허 그리고 노하우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

로서고도한것’을말하며, 이중에서특허받은발명을

‘특허 발명’이라 한다.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며, 기술 그 자체 뿐

만아니라목적달성을위한구체적수단으로서반드시

유형물일것을전제로하지않는다. 즉, 발명은추상적

관념으로서 실시 가능한 정도의 구체성을 구비해야 하

고 새로운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발명 중에서 특허의

일반 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심사를 통해 특허 등록을 받을

수있다. 물론그외에도선출원주의, 불특허발명등등

다양한요건에검토가필요하다.

발명을완성한자가특허출원을할것인가아니면발

명가의 노하우로서 비밀로 유지할 것인가는 발명가의

전략적선택의문제이다. 특허권의발명을공개한대가

로서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인 반면, 노하우는

발명가가그발명내용을자신의비용과노력으로비밀

상태로 유지되는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기술상

정보이다. 

그 발명이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없거나, 대체 기술

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장시간의 시행 착오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해당

발명을비밀로유지하는한편해당발명을적용한제품

을생산, 판매하면서시장을선점할수가있다. 반대로

해당발명을적용한제품을통해타인이쉽게유사한기

능의제품의제조가가능하다면특허출원을통해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지위의 확보가 필요할 것

이다. 다만, 이러한전략적선택의발명가가직접자신

의발명을사업화하는것을전제로한다.

발명의 단계와 기술이전
발명가가 직접 사업화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거

나, 사업화를도중에포기하거나계획을변경한경우에

는특허출원을통해특허를확보해야용이하며타인에

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발명과특허그리고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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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위발명의정의에서언급했듯이특허발명은실시

가능성을구비한추상적관념이면충분하다. 바꿔말하

면발명이특허등록이되더라도정도의차이는있겠지

만 그 발명이 특정 제품에 구체적, 실질적으로 적용되

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많은 연구, 개

발과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과정에는기술의

수요자가그특허를도입하는데드는비용이상으로많

은추가적인비용과시간을투자해야한다는것을의미

한다. 

특허등록이되었다고하더라고, 그발명의연구개발

정도에 즉, 아이디어단계, 설계단계, 목업(Mock-up),

시제품단계, 상용화단계등에따라받을수있는기술

료, 기술이전가능성은현저하게차이가날수밖에없

다. 특허권 획득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 기술이전을 위

한출발점에선것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특허 제도의 본질과 기술이전
특허법 제1조는“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

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규정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우리 특허법이 발명의 공익적

이용을 중시하여 발명의 창출 및 공개 뿐만 아니라 그

상용화를촉진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을의미한다. 

특허법은공익을위해정책적목적을설정하고, 설정

된목적의달성을위해서특허권을보호하는한편특허

권을제한함으로써양자의균형을도모하고있다. 특허

권을 양도 가능한 배타적권리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물권적 재산권의 속성을 가지지만, 특허권의 효력 제

한, 폭넓은선사용권인정, 강제실시권인정등공익적

목적에따른권리의제한측면에서는상업적특권의속

성을가짐을알수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본질 중 재산권적 속성을 중시하

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

는데, 소송에서특허권자의권익을강하게보호하는판

결이많아지고, 특허침해에따른손해액이상대적으로

크게인정되며, 특허침해금지등특허권자의권리행

사가용이하다. 이러한환경하에서기업은자사제품과

관련된특허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기술도입에적극적

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특허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그

에따른기술거래및사업화시장이활성화될것이다.

반대로 공익적 목적에 의해 권리를 제한하는 상업적

특권의속성이강조되는경우에는특허권자의권리보다

는전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공공의이익을중시

하여특허권자의권리는제한되고그만큼특허권의중

요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

활동에서특허권의중요도는감소하고, 기술거래및사

업화시장도축소될수밖에없다. 

한국의 특허시장 특성과 기술이전
한국에서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율이

70%를넘고, 특허권자가특허심판원에상대방이자신

의권리를침해했다는것을확인해달라는경우침해성

립률은 25%대에불과하다. 특허권침해소송에서특허

권자가 이길 확률도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특허

권자의승소율이 60%에달하는미국과는아예비교조

차안되고, 프랑스 55%, 캐나다 38%에비해서도너

무낮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많은 기

술료를 지불하면서 특허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 어느기업이든특허가없더라도제품을만들

어판매하고, 특허권자의권리주장에적절히대응하다

보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거나, 지게 되더라

도제품의판매에따른수익이소송에패소하여지불하

는 손해배상액보다 크게 된다면 기업에게는 이득이 되

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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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거래를 위하여
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는발명가나기업은특허등

록이기술이전을통한수익창출의출발점이라는인식

이 필요하다. 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는 해당 기

술의 개발 단계, 수요 기업의 매출, 영업 이익, 경영자

의의지등다양한변수에의해결정될문제이다. 기술

보유자가일방적으로의사로는기술이전을성사시킬수

없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수요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허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속성을 모두

가지는것이다. 특허권의재산권적속성에집중하다보

면 특허괴물,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증

가, 기술혁신 활동의 저해, 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행

사에따른부정경쟁행위등의부작용이발생될수있으

며, 지나치게공익성을강조하는경우에특허권자의권

리행사는제한되고그에따라특허권의중요성은희석

될것이며궁극적인목표인산업발전에이바지하지못

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한국의 경우에, 특허권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특

허권행사의결과로특허권자가누릴수있는실익이너

무적어기술이전및사업화시장에도부정적영향을미

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허의 심사를 보다 엄

격히 하여 등록을 어렵게 하더라도, 등록된 권리에 대

한 무효율을 낮추고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면특허기술거래및사업화시장의활성화에기여

할수있을것이다. 좀 더특허권자의권리를지지하는

특허제도의운영이필요한시점이라고볼수있다. 

특허기술이상용화되고사업화에성공하기까지는많

은 어려움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자

되어야한다. 기술이제품으로활짝피어나기위해서는

시간, 비용, 노력이라는자양분이필요한데, 정부부처

나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을 들여다보면

그양이나질적인면에서아직도많이부족한것이사실

이다. 지식기반 경제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및 지식의

보유정도뿐만아니라효과적인활용정도에영향을받

는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면좀더적극적이고공격적

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도모하는 발명가와 중소기

업을지원하는정책이절실하다고할것이다. 

발명과특허그리고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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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心IP&Company 상표팀변리사
전 소 정

2011년 대한민국을웃겼던예능프로그램명,
상표권의향방은?

요즘대세는예능프로그램이다. 예전에는, 소위말하는스타나정치인들은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여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최근에는예능프로그램에나와오히려대중과의거리를좁히고자

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내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영화 또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통로로서 예능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 그만큼‘홍보', ‘광고'의효과를거둘수있다는점에서예능프로그램의명칭

도상업적으로활용가치가크기때문에상표권을확보해두는것이매우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필자 역시예능 프로그램의 애청자 중 하나로서 이들상표권

이 프로그램 제작사에 있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여

2011년대한민국의대표예능프로그램명들의상표권향방을조사해보았다.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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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대한민국을웃겼던예능프로그램명, 상표권의향방은?

대한민국의대표리얼버라이어티프로그램으로자리

잡은 무한도전의 상표권은 주요 상품분야에 대해서 무

한도전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보유하

고 있다. 무한도전은 2006년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나

2008년에 문화방송에서 서적/문구류(제16류), 악세

서리류(제18류), 주방용기구(제21류)에 출원을 하였

고, 다시 2009년에 로고 형태로 가구류(제20

류), 직물류(제24류), 완구류(제28류), 음식, 음료수,

주류(제29류, 제30류, 제32류) 분야에 상표 출원을

하여 2011년에 등록을 완료하였다. 다만, 아쉽

게도의류, 신발, 모자(상품분류제25류)

에 대해서는 한 개인 A씨가 2008년에‘무한도전’을

선등록하였고, 문화방송 측이 뒤늦게 의류 분야에도

2011년에 출원을 진행하였으나 A씨의 선등록으로 인

해등록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문화방송측과A씨

의 원만한 합의로 인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무한도전’로고가그려진모자, 티셔츠등은구경하기

어려울것이다. 

KBS 해피선데이 1박 2일

국민예능이라할만큼남녀노소를불문한전연령층의

사랑을 골고루 받았던 1박 2일은 시즌 1 종영을 앞두

고있다. 원래‘1박2일’은여행의기간을의미하는말

로서 다수인이 널리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기 어려운 식별력이 약한 표장이라 할 수 있다.

해피선데이 1박 2일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케이비에스

미디어 주식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 프로그램

의 전체명인‘해피선데이’를 포함시켜‘해피선데이 1

박 2일’이라는 상표명으로 2008년에“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교육업(제41류), 내려받기 가능한 프로그램

등(제9류), 서적/문구류(제16류)에 상표 출원을 진행

하여 2009년에 등록 받았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케이비에스미디어의‘1박 2일’관련 상표권 보유 현황-kipris 검색 화면 캡쳐>



‘1박 2일’이라는 이름을 케이비에스 측이 아닌 한 개

인 B씨가 거의 모든 상품 분야에 출원 및 등록했음을

확인할수있었으며, B씨는해피선데이1박2일의로고

체 그래도 모방하여‘ ’로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

다. B씨는‘1박2일’뿐만 아니라‘해피선데이 1박 2

일’, ‘펜션 1박2일’, ‘야생 1박 2일’, ‘야생버라이어

티 1박 2일’등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했던

유행어까지 함께 출원/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으며, B씨

가‘1박2일’관련하여출원한상표는총57건이었다.

특히, B씨가 여행업, 숙박시설예약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적입장에서판단하더라도식별력이다소약하다

고 생각되는‘1박 2일’문자 자체로 등록받았다는 점

은상당히주목할만한일이다. 현재로서는케이비에스

와 B씨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

나B씨는1박2일팬카페와‘1박2일’이라는이름으로

음식점및펜션체인점업을운영하고있었으며, 상표권

침해 시 경고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

재해놓았다. 

B씨의이런행태가비록상표법적으로는문제될것이

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B씨가해피선데이1박 2

일프로그램명의로고체를그대로모방한채로상표출

원/등록을 한 점,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여 1박 2

일고유의유행어가된용어들까지출원한점, 1박2일

이라는 상표명으로 영리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마

치 1박 2일프로그램과해당음식점, 숙박업소가연관

성이있다고오인, 혼동할가능성을의도적으로조장하

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공영방송의대표라할수있

는케이비에스가상표권관리를너무나소홀하게한것

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 1박 2일의팬으로서아쉽

기만 하다.(단, 이러한 서술은 B씨가 케이비에스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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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보유한 1박2일 상표 현황-kipris 검색 화면 발췌 캡쳐>

<1박 2일 상표권자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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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에특별한관계가있지않다는전제하의가정

하의 말이므로 만일 B씨와 케이비에스측이 어떠한 합

의나특별한사정이있다면논외로할일이다)

이밖에도최근높은시청률과다수의해외팬들을보

유하고있는 SBS의‘런닝맨’은현재상표출원을하지

않았으며, 한 개인이 완구류(제28류)에 2010년 즈음

상표출원을하여 2011년에상표등록을완료하였다.

KBS의‘해피투게더’는 외주 제작사가 상표 출원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모두 거절결정된 상태이다. 한편,

개그 프로그램을 콘서트 형식으로 만들어 개그계의 새

바람을불어왔다가최근더많은사랑을받고있는‘개

그콘서트’는식별력이약하다는이유로상표출원을했

다가 거절결정되었다. 또한, MBC의 세바퀴(세상을 바

꾸는 퀴즈)는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MBC가 서적/문구

류(제16류), 악세서리(제18류), 가정용 기구(제21

류), 의류(제25류) 분야에상표등록을완료하였다. 이

밖에도MBC의‘놀러와’역시주요상품분야에서상표

권을획득하였다. 

예능프로그램명의상표권보유현황을조사해본결

과,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바로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함에도방송시작한지대부분은 1~2년이

지나고나서야출원을하여주요상품/서비스업에대하

여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진들의 창의적인 노력

이담겨있는프로그램이그명칭에대한독점권을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그 노력들이 희석된다면 너무나 안타

까운일이다. 예능프로그램은이제단순히시청자들을

웃기는역할만담당하는것이아니라그자체가하나의

브랜드로서창조되고, 상품으로탄생되는것이며, 다양

한문화컨텐츠의가장중요한커뮤니케이션채널이된

다는점에서그명칭에대한상표권확보가매우중요하

다할것이다. 2012. 2

2011년대한민국을웃겼던예능프로그램명, 상표권의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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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
상표디자인사업팀

오 소 연

미국 트레이드드레스와
한국의지식재산권제도비교

소리, 냄새에 이어 제품이 주는 인상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산업재산권 내의 변화 안에서의 단연

큰 이슈는 상표권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상표법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대비가 필요한 데 눈에 띄는 점은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던 소리, 냄

새와같은‘비시각적’상표의등록이미국특허청에서는가능해왔다는점이다. 이

에대한민국특허청에서도한·미 FTA 발효에앞서 2011년 12월 2일자로소

리와냄새상표의등록이가능하도록한법조항을마련하기도했다.1)

그리고미국의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또하나주목해야할것이있다. 지식재

미국 FTA 체결과 관련하여 상표권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 없는 미국 상표
제도인‘트레이드드레스’와국내상표·디자인제도에대해알아보자.

Starbucks v. Xingbake 중국 내 스타벅스 로고와 관련한 트레이드 드레스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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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트레이드드레스와한국의지식재산권제도비교

산권분야의큰이슈였던삼성·애플간의분쟁을통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외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품 전체

의 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인상(impression)을 트레이드 드레스라 정의

하고있다.2) 즉, 종합적인상을만들어낼수있는상품

의크기, 외관, 형태, 소재, 도형등의요소를포함하여

다른상품과구별되는그상품의전체적인독특한개념

을 나타내며 크게는 건물의 외관과 실내장식, 서비스

방식까지도 트레이드 드레스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

다. 

트레이드드레스는다른지식재산권과달리출원·등

록과정을통해입증할수있는내용이아닌다수법원의

판례에의해서형성된개념이다. 트레이드드레스는외

관의모양, 색채등을통하여형성되는‘식별력3)’이있

는 일종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트레이드 드레스

에서권리화가가능한주된대상은상품의모양이나상

품의포장또는용기이다. 이후비교에서알수있겠으

나, 상품의모양이나포장또는용기는‘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제품의신규성보다는자타상품과의‘식별력’

이우선이된다는점에서상표의본질과동일하다고할

수있다. 

국내에서도보호가 가능할까?
국내에서는트레이드드레스와일부비슷한개념으로

1998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상표법 개정을 통해‘입

체상표’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상호나서비스상표와같이, 상품또는그포

장등이그자체만으로도제조사혹은브랜드를알리고

자타상품과쉽게구별된다면상표로서출원및등록이

가능하다. 

입체상표는 주로 포장형태나 기타 3차원적의(three

dimensional) 상품 또는 그 포장의 형상과 그 형상에

기호·문자·도형 또는 색채를 결합한 상표를 말하지

만, 구체적으로국내에서정의하고있는입체상표의유

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

째로는앞서말했듯상품자체이거나상품의용기나포

장에해당하는경우, 두번째는KFC의켄터키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동상과 같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식별력을향상시키기위해사용하는입체적인모형, 세

번째로는‘입체’상표라는 용어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상표를구성하는문자, 기호또는도형이3차원의입체

적인형태의것을포함한다.4)

1) 상표법 제2조(정의) 1항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사건(US, 112 S Ct 2753,
1922). 동 사건에서는 멕시칸 스타일 식당의 외관과 장식을 화려한 색채
의 벽화와 네온등과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에 의한 식
별력을 획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3) 식별력(상표) : 상표가 표창하는 지정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
하게 할 수 있는 힘. 특별현저성 이라고도 함. ※출처 : 특허청 용어사전

4) 이길상, 입체상표 심사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21, 통권 제58호(2000.1),
특허청, 158면.



44 Invention & Patent 

olumnC

그러나모든유명제품의포장또는3차원적입체형

상을 입체상표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제품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기술적(descriptive)’인

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5) 기술적인상표의등록을

허여하는 것은 해당 산업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입체상표에서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이 그 품

목의 사용

에 필요

한‘방법’으로구성되어있거나그품목상품제조의‘경

제적 필요성’에 의해 고안된 것이라면 이러한 형상은

‘기능적(functional)’인것이되어이또한상표로서등

록받지못할수있다.6)

디자인권과의 차이점은?
색채와 형상이 조합된 독특한 입체적 상품들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도 가능하지 않을까, 디자인권과 입

체상표의차이점은무엇인가.

우선 보호 취지를 본다면 상표등록의 목적은 수요자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도록하는데있고, 디자인등록의목적은한정된기

간 동안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

는데있다. 어떤한상품을개발했다고가정한다면, 제

품이출시되기이전에는기존에없던신규한물품을보

호하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신청을 해서 보호를

받을수있고, 제품이출시된이후그상품의인지도가

높아져다른제품과구별되는‘식별력’을얻게되면상

표로출원하여등록을받을가능성이커진다. 디자인권

은현재최대15년이지만디자인보호법개정이후최대

20년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표는 등

[상표등록제 400860253호(도형복합상표)] [디자인등록제 300555304호(라벨)]

[상표등록제 400815533호(입체상표)] [디자인등록제 300522774호(음료포장용병)]

[상표권과 디자인권 중복보호의 예시]

※출처: 디자인맵 (www.designmap.or.kr)

1. 상품자체이거나
상품의용기·포장에

해당하는경우

상표등록제 400539281호
주식회사빙그레

상표등록제 400804966호
더코카콜라컴파니

2.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의식별력을
향상시키기위해

사용하는입체적인모형

상표등록제 410188813호
주식회사대한항공

상표등록제 400567080호
쌍용자동차주식회사

3. 상표를구성하는
문자, 기호또는도형이
3차원의입체적인

형태의것

상표등록제 450033203호
골든볼스리미티드

상표등록제 450006274호
케이디디아이코리아(주) 

[입체상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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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후갱신에따라준영구적으로독점할수있다.

출원전략에따라입체상표와디자인모두에출원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반드시 디자인을 상

표보다 먼저 출원하거나 혹은 동시에 출원신청을 해야

한다. 상표로먼저출원한뒤에디자인으로출원하려면

등록을 받으려는 물품의‘신규성’이 상실되어 사실상

등록이 어렵다. 따라서 중복보호를 고려한다면 디자인

권을우선으로등록하는것이필수적이다.

또한가지유의해야할점은입체상표로등록된후에

도‘불사용 취소심판제도7)’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유권

을가지고사용을하지않는다면상표등록이취소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디자인권은실제로사용하지않

는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개정이후 20년까지연장여부에따라권한의유지및

소유할수있다.

지식재산권보호는 상품의경쟁력을강화
미국과의FTA가발효되면지식재산권분야에서자국

상품을보호하기위한미국의압력이더욱거세질것으

로예상된다. 트레이드드레스를비롯한디자인과브랜

드의 보호는 상품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창작자 또는

출원인은 입체상표와 디자인권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등록받고자하는물품및서비스의성격및특성에맞추

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선택적 출원 및 등록이 필요하

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탄탄한 안전대비책을 미리 마

련하는것은추후에발생할수있는분쟁과소송등으로

인한더큰시간적, 재산적피해를예방하기위해필수

적이기때문이다. 정부와학계에서도국내디자인의보

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입체상표 및 디자인권의 보호범

위확대등창작자의지식재산권을폭넓게보호하기위

한연구와발전이계속되기를바란다.

5) 상품에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6)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
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

7)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
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상표법 제73조 제1 항 제3호)

디자인 상표

판단주체
- 유사판단(신규성, 선후원):
일반 수요자

- 용이창작성 : 당업자
- 유사판단 : 일반수요자

유사판단기준 - 외관으로만판단
- 외관, 칭호, 관념→동일/
유사여부, 혼동가능성여부

존속기간
설정등록일~15년→(디자인보
호법개정후)출원일~20년

설정등록일~10년(갱신에
의해영속)

실시(사용)의무 실시의무없음
사용의무있음(불사용취소심
판제도)

※출처: 문삼섭, 『디자인권창출및보호전략』(2011.06)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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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즈카 오사무 특별전<아톰의 꿈>

제2회 국제만화예술축제

2011. 12. 21 ~ 2012. 4. 1

제2회 국제만화예술축제의특별초청전으로기획된
일본만화(Manga)의 神, 동양의월트디즈니,
테즈카오사무의뛰어난걸작품들의국내최초원화전개최!

국내에서 70, 80년대에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우주소년
아톰』(원제 : 철원 아톰),『사파이어 왕자』(원제 : 리본의 기사), 『밀
림의 왕자 레오』(원제 : 정글 대제)와 지금까지 만화책으로 출시
되고 있는『블랙잭』, 『아돌프에게 고한다』, 『불새』와 같은 대표
걸작 뿐만 아니라 국내에 미공개 된 많은 작품들의 드로잉, 채
색 및 흑백의 원화, 복제화 등 500여 점의 원화들을 만나 볼
수있다.

시대를 앞서가며 다가올 미래의 이슈들에 대해, 대중적 기호인
‘만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설파한‘테즈카 오사무’. 냉정한 관
찰과 분석, 판단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통찰, 만화가이기 이전에 한명의
진실한예언자였음을만나보는“경이”(marvel)로운 전시.

한국적포스트팝(post-pop), 세계적인작가주의카투니스트(cartoonist)들을 만날수있는
놀랍고 Fun한 전시!

국제만화예술축제는 21세기 새로운 예술의 키워드인‘만화’와‘현대미술’의 다양하고 파격적인
작업들을 조망해볼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시각예술축제로 기획, 2010년 12월 제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개최하였다.
2011년 제2회 행사는‘만화’를 철학적 메시지와 예술로 담아낸“테즈카 오사무”전시를 특별전
으로초청하였으며, 동시에본전시인국제만화예술축제를동기간갤러리누리에서개최한다.

만화속에서예술을발견하고예술속에서만화적상상력을발견하는즐거움이있는전시.

환경, 생태, 생명이란 주제 아래 국내에 카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터, 현대미술 작가들의
드로잉, 회화, 조각, 설치 등 200여 점의작품들이전시된다.

공연장소 :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갤러리 누리
공연기간 : 2011. 12. 21 ~ 2012. 4. 1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기 획 사 : (주)아르떼피아

문화산책



February _ 2012 47

R

Report

eport
미국 개정법에 따른 First to File 제도 해설

상표권의 권리범위(유사여부) 판단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



Report 

eport R

Lowe Hauptman Ham & Berner LLP
대표변호사 / SENIOR PARTNER

함 윤 석1)

미국 개정법에 따른
First to File 제도 해설
America Invents Act (이하‘AIA’) 는 미국의 특허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수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규정이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to-Invent (이하‘FTI’)로부터 First-to-File (이하
‘FTF’) 제도로의 변화가 가장중요한 변화이다. 다만, 미국의 새로운 FTI 제도는 여타 국가의선출원 제도와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는 기본 성격은 공유하되, 예외 규정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사뭇
틀린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독특한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FTI는 엄격하게
말해 First-Inventor-to-File (이하‘FITF’) 이라 칭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타국가와 달리“Inventor”라는
것이포함되어있어여전히종전의“True Inventorship”을 중요한가치로여긴다. 따라서, First-to-File 이
긴 하나, 여전히진정한발명자만이특허를취득할수있게하는제도라할수있다.

America Invents Act (이하’AIA’)

는 미국의 특허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수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규정이변경되거나, 새로제정되

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to-Inv

ent(이하‘FTI’) 로부터First-to-File

(이하‘FTF’) 제도2)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변화이다.3) 다만, 미국의새로

운FTF 제도는여타국가의선출원제

도와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특허를 취

득하게된다는기본성격은공유하되,

예외 규정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사뭇

틀린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독특한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다음

과같다.

1. 미국의 FTF는 엄격하게 말해
First-Inventor-to-File (이하‘FI
TF’) 이라 칭해지고 있다. 여기에
는 여타국가와 달리“Inventor”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종전의“True Inventorship”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First-to-File 이긴 하나, 여전히
진정한 발명자만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발명으로부터 기
인한 발명자의 발명은 비록 최초
출원이되었다하더라도특허를취
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AIA에서는 출원일 이전 1년 이내
에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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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경우에는신규성을상실하지않은것으로간주
하는 제도(Grace Period)를 채택하고 있다.

3. 발명자의 공개일 이후 그리고 출원일 이전까지, 제
3자가 출원을 하거나 해당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
이 제3자의출원혹은공개는발명자의선공개에의
해 무력화되어, 발명자의 출원 건에 대한 신규성 상
실의 예외가 되는 독특한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현행법의 FTI 제도와 AIA의 FITF 제도

의 비교를 통해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

러여타국가에서의 FTF 제도와도비교하여그차이를

조명하므로써독자들의이해를돕고자한다.

AIA하에서의 신규성 조항 102(a)

<102(a) 원문>

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 아래의표에서좌측에는

현행법하에서의 신규성 관련 조항인 102(a), (b) 그리

고 (e)를 보이고 있으며, 우측에는 AIA 하에서의 신규

성관련조항인 102(a) 조항을대비시켜보이고있다.

화살표로보인바와같이, 현행법의 102(a)와 102(b)

가 AIA의 102(a)(1)으로 합쳐 정리 되었고, 현행법의

102(e)가 AIA의 102(a)(2)로 새로탄생하게되었다.  

현행법과 AIA의 신규성 관련 조항을 비교해 볼 때,

첫번째 중요한 변화는, 구법의 (a)와 (e)조항에서의

“before the invention”이 모두“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로변경되어기준일이더이상발명일이아

니라출원일임을보이고있다. 즉, 선출원주의로변화

되고있음을보이고있다. 

두번째변화는현행법 102(a)에서특허를받지못하

는 조건이 발명일 이전에“known or used by others

in this country”로명시되어미국내로지역적제한을

두고있었으나, AIA에서는이러한지역적제한을두지

않고전세계로확장하고있다는점이다. 즉, 출원일이

전에 해당 발명이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known or

used by others가 되었다면, 그 발명은미국에서특허

를취득할수없게된다는것이다.  

한편, 세번째 변화로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Hilmer Doctrine4) 을 AIA에서는폐지하고있다.(102

1) 함윤석 변호사는 미국특허청이 소재한 Virginia주의 지적재산권 전문
Law Frim인 Lowe Hauptman Ham & Berner, LLP의 대표변호사로
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출원, 라이센싱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는 Franklin Pierce Law School에서 Juris
Doctor와 지적재산권 석사(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학위를 받
았으며, 고려대학교에서 공학석사와 공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본기고에
대한 문의는 yham@ipfirm.com 또는 Tel : 1-703-535-7340으로 주
시기 바랍니다.)

2) First To File 제도에 관한 조항은 2013년 3월 16일부터 유효하다.
3) 이 AIA 법에 대해서는 이미 발명특허지 2011년 11월 호에서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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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현행법의 102(e)5)에서는 선행기술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1)조에서는미국에출원되어공개가된특허

출원, (2)조에서는 미국에 출원되어 특허가 된 발명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PCT를 통한 국제출

원의경우도영어로공개가된경우에만, 선행기술로의

우선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외국의 우선출원일을

방어용으로는사용가능하나공격용으로는사용할수없

다는 불평등한 판례는 AIA하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

고있다. 또한, 비록국제출원을했다하더라도그것이

영어로공개가되지않은경우는선행기술로서 102(e)

참증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도 AIA하에서는 더 이

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출원의 우선출원이 되

는외국우선권출원은언어의제한없이, 공격용으로도

방어용으로도사용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 복잡

했던 현재의 102(e) 조항이 간략화된 102(a)(2)로 개

정되었다.

Grace Period (Prior Art Exception)
Grace Period를 제공하는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AIA도 1년간의 Grace Period를 허용하고 있

다. 즉, 출원이전 1년 이내에 발명자에 의한

공개는특허성을저해하는대상이되지못한

다. 즉, 위에서 언급한 신규성 상실조항인

102(a)의 예외조항이 되는 것이며, 이는

102(b)(1)(A) 및

102(b)(2)(B)에

서 규정하고 있

다. 이 예외조항

들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위의도표를사용

하여설명코자한

다.

먼저, 이 도표에서의 fact를 보기로 하자. 발명자가

출원(Event X)하기이전, 일년이내의기한내에스스

로공개(Event Y)를하였다. 한편, 발명자의공개이후

제3자가 독자적으로 해당 발명을 공개(Event Z)하였

다. 이러한 경우, AIA하에서 예외조항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살펴보자.

발명자의공개(Event Y)와관련, 이미위에서언급한

바와 같이, 그 공개가 이루어진 이후 1년 이내에 출원

을 하였다면, 102(b)(1)(A)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어,

신규성이있는것으로본다.

다음으로 위의 도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발명자의

공개이후제3자가독립적으로공개(Event Z)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102(b)(1)(B)에 제공하

고있다. 통상적인선출원주의를채택하고있는국가의

경우, 제3자가 발명자의 출원일 이전에 발명을 공개했

다면, 이는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발명자

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IA하에서는 발명자

가 공개(Event Y)를 하고, 1년 이내에 미국 출원

(Event X)을한다면, 공개시점과출원시점사이에서발

생하는 제3자의 출원 혹은 공개(Event Z)는 발명자의

신규성을상실시키지못하게되며, 이는 102(b)(1)(B)

에서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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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3rd party’s independent disclo

sure of the subject matter”의“subject matter”의범

위가 어디까지 발명의 내용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그

제3자의 공개내용과 출원발명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겹쳐야 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AIA에서 아직

규정되고있지않다. 따라서이에관한여러법원의추

후판례혹은국회의후속법안등에의해더욱구체적

으로규정되어야할것이다.

Chart 를 이용한 비교
AIA의 핵심 내용인 FITF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법

이개정되기이전인FTI 제도와개정후특허법인FITF

제도를다음의여러시나리오차트를통해비교및분석

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마지막 차트에서는 일반적인

FTF 제도도같이비교하여보았다.

<Chart 1>

첫번째차트에서 Fact를 살펴보면, X,Y가순서대로

각각발명을구상하고, 발명을완성하였으나, Y가먼저

출원한 후 X가 나중에 출원하였다. RTP는 Reduction

To Practice로서발명의완성을의미한다.

이 차트와 관련, 현행법하에서는 선발명주의이므로,

발명을 먼저 착상하고 완성한 X가 특허를 받게 된다.

그러나, AIA법하에서는일단누가먼저출원을하였는

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차트에서는 비록 X가

먼저 발명을 착상했더라도 Y가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Y가특허를받게된다. 이첫번째차트는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를명확히구분해줄수있는대표적인예가

된다.

<Chart 2>

두 번째 차트의 Fact를 보자. X가 출원을 하고 그의

발명이 추후에 공개가 되었다. 한편, Y는 X보다 늦게

출원을하였지만 X보다는먼저발명을하였고, X 출원

4) An application’s foreign filing date under §119 could be used
to antedate prior art but could not be used as affirmative prior
art under current §102(e). In re Hilmer, 53 C.C.P.A. 1288. (1996).
즉, 외국출원일은 공격용으로는 사용가능하나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임(“a foreign priority claim can be used as a shield
against intervening prior art, but not as a sword against
intervening inventions.”).

5) §102(e) : (1) 출원인의 발명 전에 타인에 의해 미국에 특허출원되어
122(b) 규정하에 공개된 특허출원 또는 (2) 출원인의 발명 전에 타인에
의하여 미국에 특허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에 기재된 발명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51(a)조 규정의 조약에 따라 제출된 국제출원의 경우,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으로서 조약 21(2)(a) 규정하에 영어로 공개된
경우에만 미국에 제출된 출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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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개일보다는먼저출원이되었다. 

이 차트와 관련, 현행법하에서는 선발명주의이므로,

Y가 먼저 발명했다는 증거와 함께 §131 declara

tion6)을 제출하게 되면, X를 선행기술 대상에서 제외

시킬수있고, 그에따라Y가특허를받을수있다. 그러

나AIA 하에서는일단누가먼저출원을하였는가가중요

하기에X의선출원이우선권을같게되고, 따라서X는Y

의선행기술이되어신규성7) 및진보성8) 측면에서 Y의

특허성을검증하는데사용될것이다. 따라서, 만약X와

Y의출원내용이같다면 X가특허를취득하게된다. 

<Chart 3>

세 번째 차트의 경우, Y가 최초 발명자이나 미국 출

원일 이전에 X가 유럽에서 발명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최초로발명을한 Y가 X의제품판매이후에미국특허

청에출원을한경우이다. 

현행법하에서는 특허성을 저해하는 조건이, 발명일

이전에 제3자에 의한“known or used by others in

this country”라는 조건이 미국 내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X의 판매행위는 Y의 특허성을 저해

하지않는다. 한편, X에의한제품판매가미국에서이

루어졌다하더라도선발명주의인현행법하에서 Y는최

초발명자이므로, X의 제품판매 이전에 발명을 했다는

증거와함께§131 declaration을 제출하게되면, 특허

를취득할수있다. 

그러나AIA하에서는“known or used by others”에

대한지역적제한이없이, 전세계에서발생하는제3자

의 행위가 특허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X의 행위로 인해

Y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X가 제3자가 아니

고Y와같은기업에소속한사람이거나대리인이며, 이

판매행위가 출원일 이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이라면

Grace Period가 적용되어, Y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

다.

<Chart 4>

이차트에서Fact를먼저살펴보자. A가먼저발명을

착상하고 완성한 후, B가 발명을 하였고, B가 해당 발

명을 공개하였다. 그 후, A가 출원을 하고 B가 뒤이어

출원을하였다.

이 차트가아마도가장복잡하면서도, FTI, FITF 및

FTF의 차이를가장잘보여주는예가아닐까한다. 먼

저, FTI를 채택하는 현행법하에서는 선발명이 중요하

기때문에최초발명자인 A가특허를받게된다. 

그러나 AIA하에서는 누가 발명했는지 중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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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누가출원을먼저했는지가중요하게된다. 위의예

에서는 A가 먼저 출원을 했기때문에 A가 특허를 취득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Grace Period와 관련

한 내용에서 보인 바와 같이, 후출원자가 선출원자 이

전에 공개를 한 경우에는102(b)(1)(B)에 의한 예외조

항이 적용된다. 즉, B가 공개를 한 이후에 A가 출원을

하였기 때문에 A의 출원은 B의 선공개로 인해 신규성

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A의 선출원은 B의 선행기술이

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물론, A는 공개가 된 이후에 B

에대한선행기술로사용될것이나, B가A의출원이전

에 공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A를 선행기술 대

상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B가 최종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된다. 

한편, 통상적인 FTF를 채택하는 다른 국가의 제도

하에서는 아무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A의 출원에 대해서는 B의 선공개가 선행기술이 되기

때문이며, B출원에대해서는A출원이선행기술이되기

때문에누구도특허를받을수없게되기때문이다. 

이 차트를 종합해 정리해보면, FTI하에서는 누구든

먼저 발명한 사람이 특허를 획득하게 되며, FITF하에

서는누구든먼저출원한사람이특허권을갖게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 “공개”라는 fact가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즉, B가 출원일 이전 1년 이

내에공개를한경우에는A가비록선출원자이긴하나,

B의 공개일 이후에 출원하였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의

해 A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하며, B는 후출원자라도

특허를받을수있다. 이것이FITF의가장독특한규정

이라할수있다.

AIA에 비춘 전략 및 결론
새로운 미 특허법인 AIA의 FITF 시스템은 선출원일

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여전히

진정한 발명자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있다. 이 AIA하에서는한국내의출원일도Effec

tive Filing Date이되기때문에한국내에서조기에출

원 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한국출원일이

Effective Filing Date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출원

명세서가 미국의 명세서 요건9)을 만족해야 한다. 아울

러, 미국내에서우선출원지위를확보할수있는방법

으로최소한 provisional application을제출해놓는것

도한방법이될수있다.

한편, 발명자의 공개일 이후 그리고 출원일 이전까

지, 제3자가 출원을 하거나 해당 발명을 공개하는 경

우, 이 제3자의 출원 혹은 공개는 발명자의 선공개에

의해무력화되어, 발명자의출원건에대한신규성상실

의 예외가 되긴 하나, 일단 공개가 되면 absolute

novelty를채택하는유럽과중국등지에서는특허를영

원히 획득할 수 없게 되므로 출원 이전에 공개를 하는

것은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 가급적 출원 이후에 발명을 공개토록 하고,

만약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일단 공개를 하게 되었다

면, 1년이내에미국출원을해야한다. 그경우에는공

개시점과 출원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제3자의 출원 혹

은공개는선행기술이될수없다는점을인식하고이를

전략적으로활용해야한다.

6) 37 CFR §1.131
7) 35 U.S.C. §102
8) 35 U.S.C. §103
9). 35 U.S.C. Sec.112. First and second paragraphs : 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nearly connected, to make and use the
same, and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f carrying out his invention. The specification shall
conclude with one or more claims particularly pointing out and
distinctly claiming the subject matter which the applicant
regards as his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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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상표권은설정등록에의하여발생하

며(§41①), 상표권자가지정상품에관

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專用權)으로서의 적극

적 효력과 권원없는 타인의 무단사용

을금지할수있는금지권(禁止權)으로

서의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즉,

상표권의본래적인효력은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상표법은상표권의전용권을실효적으

로 보호하고 상품출처에 대한 수요자

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

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를 등록상표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범

위에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

다.(§50, §66①ⅰ)

사실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동일

영역에만미치는가유사영역에까지미

치는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

는데, 우리상표법은상품의출처혼동

방지라는 실제적 필요에 따라 상표권

의보호범위를유사영역에까지미치는

것으로하고있다. 

따라서, 상표 및 상품의 유사는 상

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출

원단계에서는 등록요건의 판단, 상표

등록후에는 상표권의 침해 여부의 판

단등)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기초

근거가 되며, 상표법의 전 영역에 걸

쳐요구되는핵심적인문제라할수있

다. 특히, 우리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

에대한혼동의실제를따지지않고혼

동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면금지권의

효력이미치는것으로하고, 혼동가능

성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동일또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손 지 원

상표권의권리범위(유사여부) 판단
【사실관계】
갑은등록상표“ ”(지정상품: 헤어컨디셔너. 헤어모이스쳐라이져)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모발영양공급제품에“ ”의표장을표시하여판매하고있다. 을의 사용표장은갑의
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하는것인가? (관련판례 : 2010허8023 권리범위확인)

54 Invention & Patent 



February _ 2012 55

상표권의권리범위(유사여부) 판단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발생한다고 하는 형식

적, 획일적기준에입각하여등록상표를정형적으로보

호하고있어그중요성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Ⅱ. 상품의동일과유사

상품의동일
상품학상의 상품이란 자연생산물과 기술생산품을 포

괄한상업의객체로서실체적·가동(可動)적·거래적·

실질적인 경제재질을 말하나, 상표법상 상품의 동일이

란 이에 의해 판단할 수는 없으며 상표법상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상표법

상상품의동일이란두개의상품을대비하였을경우상

품의내용이서로일치하는것을말하나, 물리적·화학

적으로동일한것을요하는것은아니다. 

상품의 동일여부의 판단은 상품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상품의품질, 형상, 용도, 거래상태와거래통념을

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예를들어, 칼라TV와흑백

TV, 손목시계와탁상시계는동일한상품이라고결론내

릴수있으나, 방한용장갑과의료용장갑, 가사용장갑은

상표법상동일한상품이될수없다. 

상품의유사
상품의유사란두개의상품이동일한정도는아니지

만거래사회에서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

로근사한것을말한다. 다만, 구체적인유사판단과관

련하여 상표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

라상품고유의입장에서결정되어야한다는견해(절대

적판정설)와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

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에상품의출처를혼동

하게할염려가있느냐없느냐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는견해(상대적판정설)로나뉘고있다.1)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품의

유사개념도상표의유사개념과마찬가지로일반적출처

혼동의 기준으로 세우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에

따라상표권의권리범위가확정되는것이므로한편으로

는상표와연관하여정해져야하는동시에다른한편으

로는 권리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대적 판정설

에 의하되 되도록 객관적·추상적으로 정해질 것이 요

구된다.2)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

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에

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

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1

2

1) 송영식 외 2인, 상표법, 597면
2) 최성우, OVA 상표법, 한국특허아카데미, 162면
3) 대법원 1998.7.28. 선고 97후1658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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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태도이다.3)

특허청의 심사단계에서는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의한상품류구분이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

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0③), 심

사의신속성, 공정성및통일성등을기하기위하여원

칙적으로 상품류 구분을 기준으로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판례는 상품류 구분은 상표

등록사무의편의상구분한것으로서동종상품을법정한

것이아니므로상품류구분중같은류별에속해있다고

하여 동종·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

법적구속력을부인한다. 

구체적 판단을 살펴보면, ‘잉크 카트리지’와‘프린

터’의 경우에‘잉크 카트리지’는‘프린터’에 필수적으

로 필요한 것으로서‘잉크 카트리지’는 완성된‘프린

터’의하나의부품인점, 두상품모두컴퓨터에연결되

어 인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점, 컴퓨터‘프린터’의

기종에 따라‘잉크 카트리지’의 규격 등이 달라‘프린

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잉크 카트리지’도 제조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 점, ‘프린터’판매점에서‘잉크 카트

리지’도판매하고있는등유통경로도비슷한점, 수요

자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로서 동일한 점에

서‘프린터’와‘잉크 카트리지’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

할경우에동일한상표권자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

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

려하여보면거래의통념에비추어볼때유사한상품이

라고판단한바있다.4)

이에 반해, ‘전기이불’과‘이불’의 경우에 생산처나

제조방법에 있어 전기제품으로서의 침구류는 일반침구

류에 비하여 전열선과 내열성 절연물을 재료로서 사용

하고 안전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제조되므로 양자는 동

일한 업체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

고, 따라서일반침구류인‘이불’과전기제품인‘전기이

불’은형상, 용도및거래면에서유사한점이있다하여

도품질면에서동일한영업체에서제조된다고볼사정

이없어그들의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

때에 동일업체에서 제조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할수없다고판단한바있다.5)

Ⅲ. 상표의동일과유사

상표의 동일
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라함은등록상표그자체나,

등록상표를 확대·축소한 상표는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일치하는것으로인식되는정도의상표를

포함한다. 상표의‘동일’의 개념은‘동일성’의 개념을

인정할것인지여부와‘유사’의범위를어느정도로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해석하기보다는각규정의입법취지를고려

하여합목적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인바, 권리의발생

과 관련된 경우(§6②)에는 상대적으로 좁게 보아야 하

겠지만, 권리의 유지를 위한 경우(§73①ⅲ)에는 동일

epor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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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권리의 안정을 꾀함이 타

당할것이다.6)

상표의유사

1) 상표의유사의의의
상표의유사란대비되는두개의상표가서로동일한것

은 아니지만,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

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학설 및 대법원

판례의확고한태도이다. 

2) 유사판단의요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요소에의하여판단한다. 원칙적으로이들세가지요소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상품의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으

므로 유사상표로 보게 된다. 다만,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

극적으로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품출처의 혼동을 초

래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

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비유사상

표라는것이판례의태도이다.7)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

사여부는칭호가가장중요한요소이며,8) 특히조어상표

의 경우에는 관념에 의한 판단이 거의 고려되지 않으므로

칭호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특

히짧은음절로구성된문자상표는칭호중첫음절의비중

이가장크다고한다.9) 외국어로이루어진상표의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

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

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

다.10)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

다고 할 것이므로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외관의 유사여부

가 가장 중요하다.11) 특히 색채가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

된 경우에는 상표의 외관유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있다. 

관념유사란대비되는상표가가지는의미, 관념, 사상이

서로비슷하기때문에상품출처의오인·혼동을일으키게

하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를 말한다. 이는 양 상표의 의미

가 언어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표에

서다른상표를직감할수있는정도를의미한다. 다만, 상

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수있는것이어야하고, 심사숙고하거나사전을찾

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

지아니한다.12)

3) 판단방법
상표는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

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판단은 대비되는 양 상표

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칭호·관념을 비교 검토

2

4) 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2386 판결
5) 대법원 1994.1.14. 선고 93후1032 판결
6) 최성우, 앞의 책, 165면
7) 대법원 1997.2.28. 선고 96후896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
후683 판결 등

8) 대법원 1997.2.28. 선고 96후931 판결
9) 대법원 1998.3.27. 선고 97후1535 판결
10)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후2093 판결
11) 대법원 2000.12.26. 선고 98도2743 판결
12) 대법원 1992.10.23. 선고 92후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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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

의주의를끌고그런부분이존재함으로써비로소그상표

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

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이다. 즉, 전체

관찰을전제로하지않고그구성요소의각부분만을추출

하여비교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한다고 함은 ⅰ) 상표가 2이상

의 요부로 구성된 것으로서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각각대비판단의대상으로할수있고(분

리관찰의법리), ⅱ) 상표의구성부분중식별력이없거나

부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를 추출하

여두개의상표를대비할수있음(요부관찰의법리)을 의

미한다. 

분리관찰이란 결합된 상표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

있지아니하여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

호칭, 관념될수도있고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칭

호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칭호, 관

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상표는유사하다는법리이다. 다만, 분리관찰은어디까

지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자연스럽지못한경우, ⅱ) 결합으로인해새로운관

념이나 조어가 형성된 경우, ⅲ) 당해 상표가 거래사회에

서전체로서만사용되고인식되어져상표의일부분만으로

는 그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

찰을할수없다. 

구체적인 예로‘생안드레’와‘Andre Kim’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생안드레’는 불어‘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 생

(Saint)은존칭을표시하므로출원상표는‘생안드레’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Andre Kim’또한

‘Andre’와‘Kim’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수없어‘앙드레’또는‘앙드레킴’으로호칭되고관념

될 것이므로 두 상표 모두‘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

인, 혼동을일으킬것이어서두상표는유사하다고판시하

였다.13)

이에 반해‘NUTRACEUTICALS’와‘NUTRA’가 유사

한지여부에대해서는‘NUTRACEUTICALS’는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NUTRA’는‘중립

의’, ‘공평한’등의의미를가지는‘NEUTRAL’과알파벳

5자가 공통하고 발음도 유사하게 청감되는 면이 없지 아

니하나 알파벳‘E’및‘L’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별다른 뜻이 없는‘NUTRA’와

‘NEUTRAL’은전혀상이하여, 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

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한 조어인‘NUTRA’가 알기 쉬운

‘NEUTRAL’라는 단어에서 단지 알파벳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구성부분인‘CEUTICALS’보다 친숙

하게인식될수있을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하겠으므로,

‘NUTRA’부분과‘CEUTICALS’부분으로 분리되어 인

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칭된다

고 할 것이며, 상표의 구성이나 발음이 길고 또 우리나라

의 언어관행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생소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느 부분에 의

하여인식될가능성이있다는사정만으로위와달리볼것

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시한

바있다.14)

요부관찰이란상표를전체적으로관찰하는경우에도그

중에서일정한부분이특히수요자의주의를끌기쉽고그

러한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경우에그식별력을가진요부를추출하여두개

epor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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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권리범위(유사여부) 판단

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이다.

즉, 상표의 구성요소 중 기술적 표장 등과 같이 식별력이

없거나미약한부분, 독점적응성이없는부분은상표의요

부라할수없으며, 이러한부분은상표의유사여부를판

단함에 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

함이타당하다. 

구체적인예로‘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와‘로레

알, 전 소중하니까요.’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전 소중하니까

요.’부분은상품의출처를표시하고있다기보다는상품구

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공익상어느한사람에게독점시키는것또한적절하지아

니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한‘로레알’부분만 요부에 해당한

다고보아양상표는비유사하다고판시한바있다.15)

이외에도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때와 장소를 달리하

여 상표를 접하는 일반수요자들이 상표를 착각할 염려가

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는이격적관찰과, 상표자

체의 구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상표 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 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객관

적관찰을해야한다. 

4)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여부는 일반적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는 범

위를 객관적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정상품의 일

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

단하여야한다. 따라서, 지정상품이전문의약품인경우에

는 그 주된 수요자들인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 계층의 영

어교육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요

자 층을 전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그들의 교육수준

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유사판단시 상표의

요부에서제외될가능성이더높다고할수있다.  

또한, 심사 단계에서는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원칙이나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내지제

10호의경우에는출원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는 상표법에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

지는 않으나, 상표의 유부에 의한 혼동의 염려 유무는

상품거래의실정에따라변화하는상대적인개념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 침해금지청구소송에

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Ⅳ. 본판례의요지

이사건등록상표중①‘SILK’는‘비단, 견사’등의

의미가있고우리나라에서‘비단결같은머릿결’이라는

표현이‘매우 곱고 부드러운 머릿결’이라는 의미로 관

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보면, ‘SILK’는

13) 대법원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14)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후1198 판결
15)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후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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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정상품인‘헤어컨디셔

너, 헤어모이스처라이저’와

관련하여‘비단결 같은 머리’

라는의미로직감될뿐만아니

라, ‘SILK’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른 권리자들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

거나 미약하고, ②‘THERA

PY’는‘치료, 요법’등의 뜻

이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

하여앞부분의‘SILK’와결합

하여‘비단결 같은 머릿결로

만들어주는 요법’등의 의미

로 인식될뿐만 아니라,

‘THERAPY’를 포함한 다수

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

품으로 하여 다른 권리자들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결국‘SILK’와‘THE

RAPY’모두요부가되거나분리관찰될수없어이사

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하고, 확인대상

표장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SILKY’나‘THERAPY’

가요부가되거나분리관찰될수없고전체적으로관찰

되어야한다.

외관에있어서, 이사건등록상표‘ ’는

영단어‘SILK’와‘THERAPY’가 결합된 문자상표이

고, 확인대상표장‘ ’은 어두운색 직사각형

바탕의 상단부분에는‘I SILKY MULTI’, 중간 오른쪽

에는‘THERAPY’의밝은색영문자가배치되어있고,

하단오른쪽에는작은밝은색직사각형안에어두운색

‘PROFESSIONAL’영문자가배치되어있는문자와도

형의 결합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외관이 현저하게 다

르다.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

록상표는‘실크 테라피’, ‘실

크 쎄라피’, ‘씰크 테라피’또

는‘씰크 쎄라피’등으로 5음

절로 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

은‘아이 실키 멀티 테라피’,

‘아이 실키 멀티 쎄라피’, ‘아

이 씰키 멀티 테라피’또는

‘아이씰키멀티쎄라피’등으

로 9음절로 호칭되어 서로 유

사하지아니하다.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

록상표는‘SILK’가‘비단, 견

사’등의 의미가 있고‘THE

RAPY’는‘치료, 요법’등의

뜻이 있어‘비단결 같은 머릿

결로 만들어주는 요법’등의 관념이 있으나 그 지정상

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확인대상표

장역시‘SILKY’와‘THERAPY’부분이위와같은이

유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

며나머지부분도식별력이미약하여, 양 표장모두특

별히대비할만한관념이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

념이달라유사하지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이사

건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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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1. 천연두를 예방할 목적으로 백신을 인체의 피부에 접종하는 것은?

2. 독일의 정치가로,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이자 나치 독일의
총통이었던 사람은?

3. 철강왕으로 부를 쌓은 카네기가 자신이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
에서 교육과 문화사업에 전념하여 설립한 것은?

1월호 퀴즈 정답
1. 루이 파스퇴르
2. 라듐
3. 일반상대성이론

퀴즈 정답자
임경희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한혜령 경북 김천시 신음동
강건우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 정답 보내실 곳
eldaah7@kipa.org

독자의견

▶임경희 독자 _ 성장하는 조직의 비밀, ‘학습’에 대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조직
의 학습에 관해서 기업별 예시를 다루어 주시면 좋겠네요. 개인별로 하는 학습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조직에서 개인을 학습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다루어주세요.

▶한혜령 독자 _ 55쪽 특허 Q&A에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자
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에 관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너
무 좋았어요. 매달매달 저의 지식이 쌓이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되 일본특허청을 예비심사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언어를 일본어로 선택
해야한다는것에대해처음알았어요. 알짜지식감사요.

▶강건우 독자 _ 월간 발명특허는 다른 지재권 책자에 비해 잡지형태로 발간 되서,
쉽게 읽을수있고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어너무좋습니다.
칼럼 글을특히, 흥미롭게읽고있습니다.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발명특허」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이메일로보내주세요. 추첨
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
드립니다.

독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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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

해서 생활이 많이 변화하고 있

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

로 컴퓨터를 통해서 각종저작물을 다

운로드받아서이용한다는것이다. 이

는주로웹하드나 P2P를 통해서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많은

저작물이지금도유통되고있다. 이러

한 웹하드와 P2P는 저작권법상 특수

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면

서,1) 전기통신사업법상‘부가통신사

업자’로서, 웹하드와 P2P 서비스 사

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방송통신

위원회에‘신고’만 하면 동 사업을 개

시할 수 있다.2) 또한,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도 면제

3)되어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쉽게

사업을시작할수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낮은 정도의 진입규

제로인해서음란물이나불법저작물을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일정기간

이지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사이

트를개설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

었다. 이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이

를 경영하려는 자는일정한 조건을 갖

추어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하도록함

으로써진입규제를강화하고, 관련법

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등록을취소하도록하고,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

하는등의 강력한 제재를 위해법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부연구위원
이 헌 희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

최근전기통신사업법의개정으로인해서웹하드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기존의신고만하면되던
것을 등록을 해야하도록 되었다. 이는 웹하드 사업의 낮은 진입장벽에 의해서 불법복제가 만연하는 것
을방지하기위한조치이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시행에따라발생하는법적인문제점들이발생할수
있어이에대해살펴보고웹하드사업을하기위한자에게필요한내용이무엇인지살펴보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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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하였다.4)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주요내용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656호, 2011.

5.19,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①“특수

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

설, 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 ③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

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규정, ④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4조제4항에따른

시정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등

록 취소, ⑤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

료처분대상이된경우로서, 저작권법제112조에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요청한경우등록취소, ⑥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경우 벌칙조항

신설에관한사항이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정의규정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를 신설하여“특수한 유

형의부가통신역무”에대한용어정의를규정하였다. 특수

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②

그밖에타인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국가정보화기

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5)를 저장·전송하거나 전

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고 규

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등록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2항에서는제2조제13호에

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정의하면서 이러한 사

업을영위하려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하도록규정

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제22조제2항및제3항은제4

항및제5항으로하고, 제2항과제3항을신설하였다. 이

1)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
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에서 ①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
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
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 적립된 포인트
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
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
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②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
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
야 하는 서비스), ③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④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정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5)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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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29조

에서정하는부가통신사업의신고절차에따라방송통신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다만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

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즉, 특수한 유형의 부

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

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

술적조치실시계획, ②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및물적

시설, ③재무건전성, ④그밖에사업계획서등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

통신망에의한등록을포함)하여야한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에대한결격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에대한등록결격사유를규정하고있는데, 즉, 제27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출자자를말한다)이었던자는제22

조제2항에의해서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을등록할

수없다고규정하였다.

과태료처분및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는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

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

업추가에따라제27조제2항중“사업의전부또는일부

의폐지를명하거나”를“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폐지(특

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신고”를

“신고또는등록”으로하고, 같은항제2호및제3호를각

각제3호및제4호로하고, 같은항제3호(종전의제2호)

중“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 제6호를 신설하였다. 즉, 제2호에 제22조제3항

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를「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제4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를「저작권법」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

호에따라3회이상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다시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

청한경우를추가하여규정하였다.

벌칙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는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3

의2를 추가하여 제22조 제2항에 다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

였다.

경과조치
부칙으로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해서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2조 제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등록이필요

한자는이법시

행일인 2011년

11월 20일 후

6개월이내에등

록하도록 하였

다.

epor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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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중 등록사항 주요내용

개관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방송통

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절차 및 요건 등

을구체적으로정하고, 관련조문을정비하는등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해서시

행령개정안을2011년8월23일~ 9월14일까지입법

예고를거친후 10월 29일심의의결하였다.6)

먼저 시행령 제29조에서 기존의제2항부터 제4항까지

를제3항부터제5항으로하고, 제2항을신설하여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마

련하였다. 제2항에서는등록신청시등록신청서와함께정

관, 법률에서정한등록요건을증명할수있는서류, 사업

계획서, 이용자보호계획서, 납입자본금을증명하는서류

를제출토록하였다. 또한제6항을신설하여특수한유형

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접수 후 등록증을 신청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였고, 제8항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기술적 조치계획,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기타대통령이정하는사항등)의세부

내용을 별표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30조의2 등록결격

사유를 신설하여 법 제2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서구체화하였으며,7) 제65조제2호의2를신설하여웹하

드 또는 P2P 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 변경등록,

폐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제7호중폐지명령을폐지명령, 특수한유

형의부가통신사업의등록취소로개정하였다. 

등록요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에서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은별표2의2에서자세하게규정하고있다.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제42조의2에 따른청소년유해정보의광고
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
년이접근하는것을제한하는기술적조치, 같은법제44조의
7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정보를 인식하고 그 유해정보가 유
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정보보호지침중기술적보호조치기준을적용할것,
두 번째, 유통되는콘텐츠에대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
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면서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모든저장ㆍ전송관련장비및서비스에적용할것,
셋째, 「저작권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로 ①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 ② 해당 기술
을 24시간 상시적용할것, ③ 해당 기술을사업자의모든복
제ㆍ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이라는 기준에 맞

전기통신사업법상웹하드등록제

6)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1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
핑”, 2011. 10. 19, 2면.

7) 제30조의2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①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
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
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나 ②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
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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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되는 것일 것, 넷째,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
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ㆍ확인할 수 있는 기
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다섯째,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
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
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
일등)을 2년 이상의기간을정하여유지ㆍ보관할수있는기
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다.

인력 및 물적 시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 중 인력 및 물적

시설은다음과같다. 첫째, 임원급또는부서장급이상의저작
권보호책임자와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를지
정및공표할것. 다만, 각 책임자는겸임할수있다. 둘째, 24
시간 2명이상의불법정보ㆍ유해정보, 불법저작물유통모니
터링및이용자보호전담요원을두고하루평균업로드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셋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제22조제2항제1호에따른기술적조치실시계획을이행하
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이
다.

재무건전성 및 사업계획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서는납입자본금(개인인경우는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는 인원ㆍ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
방향(전략), 매출방안, 향후사업추진계획등을포함할것이라
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용자보호계획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 중 이용자보호계

획서는 ①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것, ② 저작권위반시처리지침및권리자보상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③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

획, ⑤ 이용
자 불만형태
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서비
스제공이 불
가능한 경우
의 처리방안
명시, 불법
복제물 복제
자ㆍ전송자
에대한제재규정과상습적인침해자등에관한적절한처리
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 약관의 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야 하며, 그리고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의견

긍정적측면
그간 웹하드 서비스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통신

판매업자 신고만으로 사이트 개설이 가능하고, 자본금 1

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신고절차 마저 면제해 주는 등

진입장벽이과도하게낮았다. 이에교묘하게법망을피해

서 저작물 유통시장에 악영향을 끼쳐왔는데, 웹하드등록

제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현행 저작권 보호 단속의 집

행력이 강화되어 사후단속 한계에 따른 사전적 예방 조치

가가능하며, 사이트개설당시등록여부를심사할때방

송통신위원회가재무건전성과청소년유해물등에대한기

술적보호조치 등을 파악하고 불법 정보 유통이나 저작권

침해가발생하면이용자에대해제재조치를할수있기때

문에 불법 콘텐츠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

대할수있으며, 장기적으로는불법콘텐츠유통을근원적

으로 차단하면서 합법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시켜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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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창작 의욕을 돋우어 줌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진흥을도모할것으로전망한다. 결국웹하드등록

제는콘텐츠진흥을도모할수있는최소한의제도적장치

라고할수있다8)는 것이다.

부정적측면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부정적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제기되었다.

첫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로, ‘게시물 전송

자를식별, 확인할수있는기술적조치’는본인확인을원

하지않는이용자의프라이버시를침해할수있으며, 법적

인근거도없이이용자의프라이버시를침해할수있는조

치를사업자에게의무화하는문제9)와이용자의식별정보

를포함한로그기록이 2년이상보관되는것은개인정보

유출및남용으로인한이용자프라이버시침해위험이크

다는지적이다.10)

둘째, 모니터링의무화와관련된문제이다. 시행령개정

안 별표2의2에서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유해정

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을 두게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모니터링 의무화'나 다

름없으며,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면, 사업자

들이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는 실무적 측면에서도, 법적인 책임

의측면에서도과도한부담이될수있다는지적11)이있으

며, 현행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책임과의형평성문제도지적된다.12)

셋째, 위임입법의 한계초과의 문제이다. 전기통신사업

법에는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시행령별표2의2를통해사실상모니

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또

한, 저작권법제104조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등록 요

건에‘기술적 조치의 실시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사

실상 저작권법 제104조의 요건을 무력화할 우려도 크다

고한다.13)

넷째, 과도하게상세한규제로인한창의적서비스의발

전이저해된다는지적이있다.14) 최근제공되는서비스들

이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등록제로 변하는 우려까지 표명하

는의견이있으며,15)16) 특히, 웹하드등이외국의사이트

를 통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외국이 마찬가지의 등록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효율성은 현저히 저하된다는 지적

도있다.17)

다섯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이다. 즉, 불법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

8) 진성호, “웹하드 등록제의 기본 개념과 긍정적 역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1~2면.

9) 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
견서”, 2011, 1면.

10) 로그 기록의 보관은 서비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이상 보관해서는 안되
며, 오히려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로그 기록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제
할 필요가 있으며, 로그 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신원 확인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1면). 

11) 지금까지 인터넷 내용규제 및 저작권 규제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
게 표현이나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었고, 이것
이 현재까지의 사회적 합의였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또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시행령 상의 별표 규정에 의해 사
실상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된다(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2면)

12)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웹하드나 P2P사이트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는“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그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
치를 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란 불법전송을 검색, 차단할 수 있는 필터
링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제재는 모호하고 게다가 충분하지 않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저작
권 침해로 인한 책임 요건이 판단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뿐이
라고 한다(박익환, “저작권법 측면에서 본 웹하드 등록제”, 전기통신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2면).

13) 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
견서”, 2011, 3면.

14) 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
견서”, 2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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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풍선효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18)

또한 콘텐츠의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웹하드 사

이트등에대한등록제는등록대상에해당되는불법을하

지 말라는 경고에 불과하며 새로운 유형의 불법만 조성할

뿐이라는비판을면하기힘들다고한다.19)

마치며

웹하드등록제는웹하드및 P2P 사업자가법망을교

모하게피해서불법저작물을유통시킴에따른문제점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불법저작물의유통이활성화될수있는가능성을줄이

고, 웹하드 등을 사전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등록

하게 함으로써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구체적

인 기준을 정하였다. 그런데 살펴본 것과 같이 제도가

도입됨에따라게시물전송자를식별할수있는기술적

조치나 로그파일 보관에 따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

해문제와 더불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의 문제, 24시간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모니터링을 의무화 시키는 문제,

법상규정되어있지않은사업자의모니터링의무를시

행령 및 별표에서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

및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

다.

결국웹하드등록제라는제도를통해서불법저작물의

유통근절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지만, 위에서지적한문제들이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

제도가적절히운영될수있을지에대한검토는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20) 또한 웹하드,

P2P 사업을경영하려는자가해당규정에따라안정적

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보다균형있는제도가될

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2012. 2

15) 웹하드 사업자를 등록제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온
라인 사업자의 허가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를 표방
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으며, 포털사이트
등 일반 OSP들도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또는 메신저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대부분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
황에서 어디까지 등록제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그리고 방송통
신위원회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일반 OSP들이 모두 포함
된 인터넷 전체 사이트를 전부 등록제로 바꾸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인터넷 산업이 전부 통제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이재성,
“웹하드 등록제, 문제는 없는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
한 의견서, 2011, 2면).

16) 오병일,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
견서”, 2011, 3면에서도“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 중 유독 'P2P와 웹하
드' 서비스만 등록제로 전환해야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지 (저작권 침
해나 음란물 등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P2P나 웹하드에 고유한 문
제도 아니며, 모든 P2P나 웹하드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
다.) 의문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17) 박익환, “저작권법 측면에서 본 웹하드 등록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1면.

18) 불법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되는 한 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근본적 정화는 어려운 환경임을 인정한다면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업로더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
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시간이나 다운로드 횟수를
미리 정해놓고 콘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떳다방’
등의 변칙도 손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폰 등 콘텐츠
유통환경의 급변, P2P와 웹하드의 사용에서 토렌트 사용등 이용자 환
경의 변화와 괴리감이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다(이재성, “웹하드 등록
제, 문제는 없는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2면)

19) 박익환, “저작권법 측면에서 본 웹하드 등록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 1면.

20) 이헌희,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 ZOOM IN,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1. 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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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Barak Obama 대통령,
무역관련정부부처통합
제안서발표

지난 1월 13일, 미국 Barak Obama

대통령은 무역관련 6개 정부부처 통합

제안서를발표하였다. 이는국제무역및

경제 분야의 6개 정부부처를 통합하여

효율성을제고시키고자하기위함이다.

6개 통합대상 부처는 상무부의 핵심

비즈니스 및 무역부(core business

and trade functions),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출입은행, 해외민

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

ment Corporation), 미국 무역개발청

(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속해 있

는 상무부도 포함되어 있으나, USPTO

는 향후 이와 같은 통합안이 특허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공식성명을

발표하지않고있다. 한편해당개편목

록대상에저작권청은포함되지않다.

백악관에 따르면 USPTO는 특허 업

무를포함한비즈니스관련전반의모든

활동에대한원스톱장소로개편에영향

을받을예정이다.

Obama 대통령은 6개 정부부처 및

기관을 단일 웹사이트,

대표전화를 가진 한 개

의 부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새로 탄

생되는 신규 부처는 미

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 가지 임무에 전념하

게될것이다.

기업들은 아이디어

생산부터 특허출원, 수

출준비, 신규시장 개척

등모든비즈니스과정에서신규부처의

도움을받을수있다.

백악관은오랜기간정부부처간의중

복업무로인해중소기업들이정부와소

통하는데어려움을겪었고비효율적이

었음을지적하며이번통합안이도움을

필요로하는미국의중소기업들에게긍

정적인영향을가져다줄것임을강조하

였다.

출처 http://www.ip-watch.org

미국특허상표청, 
2011년실용특허현황

지난 1월 5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인 Patently-O는 2011년 미국 특허상

표청(USPTO)의실용특허건수를집계하

였다.

2011년 실용특허건수는 약 225,000

건으로 2010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의 실용특허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지난 2006

년, 실용특허건수는 173,000건임)

<허여 건수가증가한것에대하여다

음과같이분석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 실용특허출원건

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전체

출원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이임명

된이후의USPTO 체제변화에따른것

이다.

출처 http://www.patentlyo.com

nformationI

<2000~2011년 미국 실용특허건수>



February _ 2012 71

일본특허청, ASEAN 국가의
지식재산제도정비를위한
지원계획

일본특허청(JPO)은 2012년 내에 동

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일본

기업이국제특허를신속히출원할수있

도록지원하기위한계획을밝혔다.

올해 2월, 도쿄에서 개최될 ASEAN

국가의 특허청장 회의에서 ASEAN 각

국 정부로부터 국제특허출원에 필요한

사전조사업무수탁및특허심사의노하

우제공등에대한협의를진행할예정

이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목적이

며, 이에따라일본기업의기술이유출

되는것등을방지할수있다.

JPO는 출원인이 ASEAN 국가에서

PCT에 근거한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 내용이특허에적합한지조사하는

국제조사업무를수탁할예정이다. 우선

2012년 내에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인도네시아등 4개국에서의국제

특허출원에서 국제조사를 수탁하고, 

향후에는 ASEAN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인도로도대상을확대할예정

이다.

JPO는이러한정책이해외진출기업

들의특허심사기간단축에긍정적인영

향을미칠것으로예상한다. 또한, 특허

심사의노하우도제공할방침이다.

향후 5년 간 ASEAN 국가의 특허청

에서총 100명정도의직원을연수생으

로일본에초대하고, 특허, 상표권, 디자

인권등에관한국제협정에가입하도록

지원하거나 특허심사 시스템의 IT화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일본에서ASEAN 국가로

진출한기업이현지에서개발한기술이

나생산노하우등을국제특허출원하는

경우, 현지 정부의 체제 미정비로 심사

기간이 지체되어 결과적으로 국제특허

취득이늦어지는사례가있었다.

뿐만아니라지식재산보호수준이낮

아, 기술 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

다.

출처 http://www.nikkei.com

일본특허청, 2011년개정
특허법해설서공표

지난 1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1년 법률 개정(법률 제63호) 해설서

를홈페이지에공표하였다.

본 해설서는 JPO 공업소유권제도개

정심의실에서편집한것으로, 일본발명

협회가「2011년특허법등의일부개정 :

산업재산권법의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바있다.

* 2011년개정특허법해설

http://www.jpo.go.jp/shiryou/hourei

/kakokai/tokkyo_kaisei23_63.htm

출처 http://www.jpo.go.jp

유럽특허청, 2011년지식
재산출원현황발표

지난 1월 17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1년 지식재산출원현황을발표하였

다.

2 2012

<해설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통상실시권등대항제도의재검토

제2장 모인출원등과관련된구제조치의정비

제3장 심결취소소송제기후정정심판의청구금지

제4장 재심소송등에서주장의제한

제5장 심결의확정범위등과관련된규정의정비

제6장 무효심판의확정심결의제삼자효과폐지

제7장 요금재검토

제8장 특허료등의감면과관련된법령재검토

제9장 발명의신규성상실예외규정등의재검토

제10장 출원인·특허권자의구제절차재검토

제11장 상표권소멸후 1년 간타인의등록배제규정폐지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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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는 2011년에 243,000건의 출원

을 접수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3%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특허출원은

62,115건으로 2010년 대비 7% 증가하

였다.

출원의지역적분포는다음과같으며,

최근의큰흐름이계속이어지고있다.

䤎2011년출원의 62%가 비유럽권이

차지함(2010년은61%)

䤎세계적으로아시아권의비중이점차

늘어나고있음

䤎유럽권은사실상변동이없으며, 미

국은2010년26%에서2% 감소함

䤎반면중국은5%에서7%로, 일본은

18%에서19%로각각증가함

유럽권국가중에서는독일이 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프랑스(5%), 스

위스(3%), 영국(3%), 네덜란드(3%) 순으

로나타났다.(개발도상국이상당한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인도 3.1%, 러시아

26.2%, 브라질 11.3%임)

EPO의Benoît Battistelli 청장은국제

적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R&D 투자가

늘어난것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또

한 특허출원의꾸준한증가와비유럽권

의높은출원율은유럽의기업환경이우

수함을보여주는분명한증거이며, EPO

가 국제특허시스템에서선구적인역할

을이어갈것이라고언급하였다.

<위의 수치는 예상수치(preliminary

figures)이며, EPO는 오는 3월에 구체

적인자료를발표할예정임>

출처 http://www.epo.org

유럽특허청, 경제및과학
자문위원회설치발표

지난 1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중요한특허관련경제적ㆍ사회적이슈

들을보다선별적이고전문적으로다루

기위해「경제및과학자문위원회(Eco

nomic and Scientific Advisory

Board)」를설치하였다고발표하였다.

EPO의Benoît Battistelli 청장은다음

과같이언급하였다.

EPO는 검색, 심사 및 특허허여의핵

심 산업을 넘어, 특허 제도의 광범위한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특히 혁신과

경제 성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가연구수행이필요한과

제를발굴하고, 연구결과의평가및그

이행을위한지침을제공할것이다.

위원회는 EPO 및 협력 기관들에 의

한연구및분석결과들을활용하여민

감한이슈들에대하여사전대응필요성

등을제시하고정책권고안등을마련할

것이다.

위원회는 EPO의 수석경제분석관의

조력을통해유럽, 아시아및미국의특

허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타 연

구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

는 3년이다.

출처 http://www.epo.org

중국해관총서, 2011년지식
재산권침해현황발표

지난 1월 11일, 중국해관총서( )

는 2011년 지식재산권침해단속현황과

주요사건에대해발표하였다.

해관총서는 2011년 지식재산침해협

의로 약 1만 7천 건의 화물을 압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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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중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품은

약 1,800만개로전체의약 19%를차지

하였다.

2011년 해관총서에 등록된 지식재산

보호물품목록은3,532건이며, 이중중

국인이 신청한 보호 물품목록은 1,684

건으로전체의약47.6%를차지하였다.

이우( )해관은세네갈로수출하는

화물에서 이우시의 현지 브랜드

「DATA」상표권을침해한에너지절약형

전구를적발하였다. 통계에따르면2011

년 이우시의기업이해관총서에지식재

산보호를신청한건수는약 110건으로

2009년과비교하여300%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우시( )시의 신재생에

너지기업을도와독일세관에요청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태양에너지 전지부품

이 보관된 2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하였

으며, 압수물품의금액은약290만위안

에달한다.

독일세관에서 압수한 물품의 샘플을

중국공안기관에서양도받아중국내에

서위조품을제조한기업을형사처벌하

는증거품으로활용한다.

해관총서는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등주요무역상대국의관

세당국과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바있다.

출처 http://www.sipo.gov.cn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차스닥상장기업지식재산권
정보공개강화계획

지난 1월 1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

원회( )는 차

스닥 상장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공개

에 대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차스닥 상

장기업연도보고서의작성및정보공개

행위를규범화하기위하여기존의준칙

을개정하면서지식재산권정보공개를

강조하고있다.

증감회는 최근「증권공개발행기업의

정보공개내용과 형식준칙 제30호 : 차

스닥상장기업연도보고서의내용과형

식(

)(2011년 개

정-의견 수렴고)」에 대해 공개 의견수

렴을실시하였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개정에차스닥상장기업은특허,

상표, 비특허기술( ) 등무형

자산에중대한변화가발생할경우에는

즉시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이유를 설명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차스닥

상장 기업은 특허, 비특허기술 등 핵심

경쟁능력에서중요변화및기업에발생

한영향을분석ㆍ설명하고이로인하여

기업에심각한영향을받게되는경우에

는구체적인상황및기업이취하는조

치를상세히설명해야한다.

출처 http://www.sipo.gov.cn

자료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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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전반드시체크
하세요, 지재권보호가이드북

특허청은 5개국(네덜란드, 러시아, 멕

시코, 싱가포르, 홍콩) 지재권보호 가이

드북을제작하여기업해외진출지원기

관, 로스쿨, 대사관 등유관기관에배포

하였다고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

를 달성하고, 아시아 최초로 EU·미국

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점등을고려하면우리기업의해외진

출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

리기업의해외진출이활발해질수록외

국기업과의지재권분쟁으로인해입는

피해역시증대추세에있어외국현지

에서의지재권관리는점점더중요해지

고있다. 

이에따라특허청은우리기업들이외

국현지에서지재권과관련된문제를해

결하는데매뉴얼로활용할수있는지재

권보호가이드북을‘06년부터올해까지

매년국가별로제작해왔다.

지재권보호 가이드북은 우리 기업들

이해외진출시현지에서지재권을확

보하는데 필요한 요건·절차·대리인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으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예방하고대응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

는데, 지재권비전문가인기업담당자도

스스로문제를관리할수있게다른기

업의사례·노하우등도담고있다는점

에서상당히유용한지재권관리매뉴얼

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주요제공정보>

1. 국가현황및지재권관련통계

2. 지재권제도체계

3. 지재권취득·관리방안

4. 지재권분쟁사례및대응방안

5. 기타지재권관련정보(법률대리인, 

수수료, 유관기관등)

한편, 지재권보호가이드북은기존에

는오프라인책자나국제지재권분쟁정

보포털(www.ipnavi.or.kr)에서만 제공

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스마트폰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튠즈에

서무료로제공함으로써어디에서나, 어

떤 기기로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다.

앞으로도특허청은FTA 체결국, 수출

상위국등을중심으로지재권보호가이

드북을확충하여우리기업의해외진출

을적극적으로지원해나갈계획이다.

특허청, 취약계층에대한
지식재산교육에한발다가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2

년부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

식재산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자활지원이나생활보조교

육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장애인 교육

의한계를넘어, 스스로독립하여당당

한 경제주체로서 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한다.

최근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

‘06 (3권) ‘07 (2권) ‘08 (4권) ‘09 (6권) ‘10 (1권) ‘11 (5권)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터키
브라질

영국인도
칠레남아공

미국일본
독일중국
태국베트남

UAE

네덜란드
러시아(개정)
싱가폴

홍콩멕시코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06~‘11, 총 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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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장애인대부분이후천적장애로경

제활동을 경험한 상태여서, 장애를 극

복하고 노력하면 누구나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특히 지식재산 활동의 경우 신체적으

로는활동역량이미흡하나지적능력면

에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장애인들

에게는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업, 학교 등에서 활동하고 있

는 장애인 고급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애인들의

경제여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

회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은 기업 현장을 찾아가

는것에서부터특수학교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발명교육, 사회복

지시설의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지식재산교양강좌등다양한방

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의발명왕, 
월계관은누구에게?

특허청은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산

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이들을 추천받아, 올해의

발명왕 1인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998년부터 매년 최우수

발명가 한 명을 발명대왕으로 선발하

여 추대해오다, 2011년부터‘올해의

발명왕’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발명분야의 노벨상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는 올해의 발명왕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최고의 발명인을 선발하는 것

으로서 그 상징성이 크다. 

올해의발명왕은대한민국에서가장

뛰어난 발명인을 선정하는 만큼, 올해

의 발명왕에게는 월계관, 상금 3,000

만 원과 함께 동반자 1인을 포함한 해

외연수의기회가주어지며, 특허청발

명인의 전당에 그 공적이 전시된다. 

아울러특허청정책자문위원이나국

제지식재산연수원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있는자격이부여되는등발명분야

멘토로서의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에 대한 시상은 오는

5월 17일(목)에 개최되는 제47회 발명

의 날 기념식에서 발명유공자에 대한

각종 표창 수여와 함께 실시된다. 

올해의 발명왕은 추천을 통해 접수

를 받는데,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

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학회와협회,

지역지식센터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접수 기한은 1월 30일(월)부터

3월 12일(월)까지이며, 추천은 한국발

명진흥회(http://www.kipa.org) 발명

진흥팀*에서 받는다.

* Tel : 02-3459-2842, 2848. 

E-mail : khs3044@kipa.org

올해의 발명왕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

5322)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

팀(02-3459-2792)으로 문의하면 된

다.

세계적경기침체불구, 
국내특허·상표출원증가

미국금융위기로인한경제불황으로

2008, 2009년 감소하였던 국내 특허

와상표등산업재산권출원이 2010년

에 이어 2011년에도 연속 증가하였다.

특허청이 2011년 출원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 특허청에 접수된 산업재

산권 출원은 총 372,121건으로 2010

년 349,273건 대비 6.3% 증가한것으

로 나타났다.

권리별로보면, 특허출원이 179,687

건으로 2010년 대비 5.6% 증가하였

고, 상표출원은 124,000건으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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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선등록제도 및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의 영향으로 출

원이 13.1% 감소하였고, 디자인출원은

1.2%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특허및상표출원이증

가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가운데기업들이 R&D 등 미

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

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

인다.

특허출원 현황을 주체별로 보면, 대

기업이 26.4%(47,409건)로 가장 많

고, 개인 23.6%(42,500건), 외국법인

22.5%(40,452건), 중소기업 15%(26,

983건)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최근 2

년연속증가한반면, 중소기업은지난

해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

기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

로 보인다.

* 대기업: ‘09년(41,824건, △16.1%),

‘ 10년 (45,658건 , 9.2%), ‘ 11년

(47,409건, 3.8%)

중소기업: ‘09년(31,883건, 10.3%),

‘ 10년 (32,558건 , 2.1%), ‘ 11년

(26,983건, △17.1%)

한편, 외국개인및법인의특허출원

은 전년대비 각각 10.1% (969건→

1,067건), 8.4%(37,327건→40,452건)

증가세를 보였다.

특허 최다출원 기업은 삼성전자

(5,588건)이고, 그 뒤를 엘지전자

(3,096건), 현대자동차(2,740건)가 따

랐다. 외국기업은 퀄컴(1,351건), 소니

(517건), 도쿄엘렉트론(437건) 순이며,

국가별로는 일본(15,556건), 미국

(12,252건), 독일(3,647건), 프랑스

(1,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업, 슈퍼마켓업”도
서비스업명칭으로등록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백화점업, 슈퍼

마켓업 등 종합소매업 명칭도 서비스

업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

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등은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 업체들

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에“○○소매업, ××소매업”등과 같

이 일일이 상품을 열거하여 다수의

서비스업을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경우, 백화점등에서취급하는모

든 상품을 열거해야 하므로 이러한 서

비스업의기재건수가수천개혹은수

만개에이르는경우도있어출원은물

론등록후서비스표관리에도많은어

려움이 있었으며, 기재했던 일부 서비

스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

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 분쟁의 원인

이 되기도 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자, 거래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종합소매 서비스업의 명칭을 서

비스표 출원 시 지정 가능한 서비스업

명칭으로 인정해서“백화점업”등 명

칭 자체에 대하여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서비스업분류체계를개편

하였다.

이번개편으로종합소매업의명칭을

그대로 서비스업 명칭으로 기재하여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됨으로

써 고객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관련

서비스표등록출원의활성화로유통산

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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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인신년인사회개최

우리회는새해를맞이하여발명특허가족의단합과새로운각오를다지기위해, 지난 1월 18일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2012년 발명특허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수원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전임 특허

청장을 비롯한 발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인사등180여명참석, 새로운각오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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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과업무협약체결식가져

설명절어려운이웃, 
사랑실천나누기

우리회 최종협 KIPA 사회봉사단장

(부회장)은 지난 1월 2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천사의 집을 방문, 후원

금을 전달하였다.

우리회는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 조

성을 위해 매년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

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따

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최 부회장은“적은 금액이지만, 이곳

에 계신 모든 분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우리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고 말했

다.

2007년 4월에발족한‘KIPA 사회봉

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

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수 단장은

지난 1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

결식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의 체결식을 통해 우리회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에대한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대해상호협력할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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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온몸이 으슬으슬 시린 증상으로 불편함

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고 있다. 냉증은 추

운 날씨 탓도 있지만 따뜻한 곳에서도 증상이 가라앉

지 않고, 한 여름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게

특징이다. 냉증은손발의불편함에그치지않고요통

과현기증, 자궁질환등이생길수있으며쉽게피로

해진다는점에서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 

몸이 차가우면 건강이위협받는다
항온동물은 체온이 항상 일정한 범위로 유지된다.

혈액이체내구석구석까지흐르기때문이다. 특정원

인에의해인체특정부위의혈액순환이나빠지는경

우 열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분

“발 끝이 시리고 저려 잠을 잘 때에도 양말을 신고 자요.”겨울의 끝자
락에 있는 2월에도 냉증의 대표적 증세인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이많다. 
냉증은 겨울철에 심해지고, 한여름에도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를괴롭힌다. 이번 호에는냉증의원인과해결법에대해서소개한다. 

한의학박사
김 소 형

아프고 시린 냉증, 건강의 적신호

_ 건강하게삽시다nformationI



의 체온이 떨어지면서 냉증

을호소하게된다. 

냉증은 여름에도 손발이

차게 느껴지는 수족냉증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손

발이차다못해괴롭도록시

려컨디션은이만저만이아

니다. 몸 속의 과도한 냉기

는 피부 건강에도 해롭다.

피부가차갑게굳어있어기

혈순환은 물론 영양과 수분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건성피부처럼 거칠고 푸석

푸석해진다. 또한 몸이 냉

해지면 인체의 신진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기초대사

율도떨어져칼로리섭취량이적더라도먹은음식이쉽

게지방으로쌓이게된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온도에 민감하여 많은 여성들

이자신도모르는사이에냉증으로인한질병을겪고있

는 경우가 많다. 냉증은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비정상

적인 냉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자궁질

환이 생기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냉증은 스태미나를

떨어뜨리는원인이되기도한다. 그러나대부분의환자

가 냉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

다. 이럴 경우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어혈(瘀血, 나쁜

피)이나 수분대사 장애로 인한 습과 담(濕, 痰)으로 저

리고 둔해지는 등의 말초혈관장애를 겪을 수 있다. 또

이같은장애로인해냉증이심해지는악순환이이어지

면서혈액의원활한흐름을방해하여냉증이있는부위

에부종이생기는가하면저혈압과만성피로등으로악

화될수있다. 

냉증의 주 원인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이다. 찬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저

하되어 겨울철에 증상이 더

욱 심해지지만,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운동부족, 잦

은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여

성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고 짧은 스커트를 즐겨

입는데, 이런 경우 찬 기운

에 노출되어 하복부의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냉증이 심

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몸에 딱 붙는 레깅스나

스키니진, 롱부츠 등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과도한

스트레스역시혈행을나쁘게한다. 

냉증을 다스리는 방법
몸이 냉한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요즘은

한 겨울에도 무의식적으로 아이스커피나 청량 음료 등

의찬음식을즐기는사람들이많다. 이는몸안에냉기

를 생성하는 주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인스

턴트음식이나밀가루음식도몸속의냉기를가중시키

므로가급적삼가는게좋다. 

찬음식대신몸을따뜻하게하는한방차를마시는것

도 도움이 된다. 생강차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데다혈액순환을도와추위를덜타게하며, 감기를예

방하고, 소화기능을도와준다. 계피차는혈액순환을원

활하게도와주며특히몸이허해추위를잘타는사람에

게 좋다. 인삼차는 원기를 보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몸이차고추위를잘타며쉽게피로를느끼는사람에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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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시린냉증, 건강의적신호

더불어 너무 짧고 몸에 꽉 끼

는옷은피하는게좋다. 갈수록

타이트하고 길이가 짧은 옷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입어서 예

뻐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

몸은 차가워지고 병들고 있다는

것을알아두기바란다. 

유산소 운동이나 족욕, 반신

욕의 목욕법은 혈액순환을 원활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습

관처럼 실천하도록 하자. 특히

족욕이나 반신욕은 한의학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체 상태라 하

는 두한족열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머리는 차가워지고

발은따뜻하게되어혈액순환이원활해진다. 특히냉기

가 해소될 뿐 아니라 하체가 붓는 증상, 물렁살, 피로

회복에도좋은효과를볼수있다. 

냉기 해소에 도움이 되는 혈

자리를틈틈이지압해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발바닥을 구부

렸을 때‘人(사람인)’자 모양으

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인

용천혈은신장기능을활성화시

켜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냉증에도움이된다.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개선하

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냉증을

일으키는직접적인원인은아니지

만스트레스를지속적으로받게

되면아드레날린이분비되는혈관이수축하여일시적으

로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

면스트레스를받지않도록노력하는것이중요하겠다. 

<TIP> 냉증 자가진단법

1. 아랫배나 손발이 항상 차갑다.

2. 얼굴빛이 창백하거나 누렇다.

3. 갑자기 상열감(上熱感)이 생기고
화끈 달아오른다.

4. 에어컨을 싫어한다.

5. 금방 숨이 차고 체력이 딸린다.

6. 늘 피로하며,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 소변이 잦다.

7.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다.

8. 요통, 생리통이 심하다.

9. 생리불순, 비정상적인 냉대하 증상이 심하다. 

10. 감정의 기복이 크다.

※ 위의 증상 중 4개 이상이면 냉증에 해당하므로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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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ju

전라북도

무주천마

ㅣ상표명ㅣ
무주천마

ㅣ권리자ㅣ
무주천마생산자 영농조합법인

ㅣ등록번호ㅣ
제 43호

ㅣ상품분류ㅣ
제 31류 천마(신선한 것)

연락처
무주천마생산자 영농조합법인
063-323-1218

한약재로만귀하게이용되었던천마는하늘에서

떨어져마비되는증상을치료하였다고하여하늘

이라는뜻의“천”과마목의“마”를합하여천마라

고불리게되었다.

1/ 유래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주군은 지리적으로 신라

와백제에속하였으며, 당시 신라에서유행하던민간교역
품으로 인삼이나 천마를 비롯한 각종 약재 및 금·은·동
공예품, 금·은그릇등이있다고기록된것으로보아천마
는삼국시대에무주지역에서생산된것을추측할수있다.

2/ 특성
정풍초라는이름으로불리기도하였던천마는신경쇠약,

현기증, 두통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까지인공재배가불가능하였고자연산출량도적어서,
한약재료만귀하게이용되었을뿐대중화가되진못했었는
데무주에서 93년천마재배에성공하여, 현재는국내최대
의천마생산지가되었다. 무주천마는기온이서늘하고고
랭지지역의 특성으로 생육이 튼실하고 탄수화물과식이섬
유및인체내항암성분으로알려진페놀성분의함량이많
은특성이있다.

전라북도 무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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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등록된우리나라대표특산품

# Cheongyang

충청남도

청양구기자

ㅣ상표명ㅣ
청양구기자

ㅣ권리자ㅣ
청양구기자 생산자영농조합법인

ㅣ등록번호ㅣ
제 25호

ㅣ상품분류ㅣ
제 29류 건조된 구기자,

보존처리된 구기자

연락처
청양구기자 생산자영농조합법인
041-943-6999

전국최초로구기자재배를시작했던청양은현

재전국구기자생산량의 70% 이상이청양에서

생산되고있고청양구기자는중국에서도으뜸으

로인정하는최고상등품이다.

1/ 유래
농촌에서는 야생 구기자 열매가 익으면 겨우 한두 근정

도따서말려모았다가팔아쓰곤했었는데생업과산업으
로발전하게된것은약 70년전청양군목면에서제일먼
저구기자를재배한박관용씨의의지에결과라고전해지
고 있다. 박관용 씨는 구기자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몇번의시험재배끝에마침내성공하여당시농촌에는상
당수높은소득을올리는가능성을보여주었고더욱발전
시켜 현재는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청양의 특산물이 되었
다.

2/ 특성
청양구기자는다수확하는것이특징인데다수확이가능

한것은청양의구기자재배농민들의오랜경험속에서자
연스럽게탄생한적심다수확재배기술이있었기때문이다.
청양구기자는중국에서도으뜸으로인정하는최고상등품
으로청양은청정구기자의명산지로알려졌다. 



84 Invention & Patent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우리회 지회 안내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헌 부산시남구문현3동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춘천시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군산시오식도동515-1 063-471-1284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회원 동정 접수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적의견과논문, 그리고정책·기획·출원동향등에관한유용한
정보를널리확산보급함으로써우리나라지식재산권발전에기여
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발명특허」誌가 우리
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다할수있도록관련분야별전문가여러분들의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
고료를지급하여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단,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2009년 9월부터【회원동정】코너를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실을수있는회원사의동정과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이메일로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 격 가 격 비 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부가세 별도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2월도큐(12)-인포(78p-1).PDF
	2월도큐(12)-인포(78p-2).PDF
	2월도큐(12)-인포(78p-3).PDF
	2월도큐(12)-인포(78p-4).PDF
	2월도큐(12)-인포(78p-5).PDF


